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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한국특허정보원임직원은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생각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중심의경영으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위해
끊임없이노력하여고객의 불편함이없도록 다음과같이실천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항상고객에게열과성의를 다하여최고의품질과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고객의 의견을소중히 생각하고, 항상고객의편에서생각하고행동하며고객이만족할때까지 최선의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고객의 시간을소중히 여겨신속, 정확, 빠른서비스에적극노력하겠으며, 고객의소중한 정보보호에도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잘못된 서비스로고객이불편과불만을 느끼실경우이를신속히개선하여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와 같은우리의고객서비스목표를 달성하기위해「서비스실천결의문」을 설정하며, 이를성실히 준수할것을약속드립니다.

고객서비스 헌장

서비스실천결의문

● 우리의주고객은국내·외산업재산권관련변리사, 중소/벤처/대기업및 관련기관·단체입니다.
● 국내·외산업재산권관련모든정보를검색 및 열람하고자하는개인수요자도우리의고객입니다.
● 고객에대한우리의다짐
- 우리는고객이 원하는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산업재산권에대해높은 전문성과소양을배양하여고객에게신속하고, 정확하고, 빠른서비스를제공하며가급적 1회
방문및 전화문의로해당업무가완결되도록하겠습니다.
- 신뢰·성실·보안을원칙으로 고객과 상담중에약속한 사항은 성실히 이행토록 하겠으며, 이행이곤란하거나잘못된 서비스에대해서는정중하게사과하고 시정하겠
습니다.
- 우리는고객의의견을소중히여기고조사, 상담, 간담회, 설명회등을거쳐발굴된애로사항에대해서는최대한반영되도록하겠습니다. 
● 직접방문하시는경우
- 고객을맨 처음대면하는직원이‘안녕하세요’인사와함께 친절히안내하도록하겠습니다.
- 다른 업무중이라도우선하여고객의말씀부터경청하겠습니다.
- 3분이상기다리시는일이 없도록하겠으며, 약속을한 담당자가잠시자리를비웠을경우에는고객을편안한장소로먼저안내하고대기시간을알려드리겠습니다.
- 업무 담당자가출장, 휴가등으로자리를비우게될 때에는업무 대행자를지정하여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 고객이업무를마치고돌아가시는경우‘안녕히가십시오. 불편한점은없었습니까?’라고정중하게인사하겠습니다.
● 전화로문의하시는경우
- 본인의 전화는 3번이상, 다른사람이부재 중 일때는 5번이상 벨소리가 울리기전에 신속히받으며, ‘안녕하십니까?’인사와함께 소속과 이름을정확히 밝히겠습니
다.
- 전화는고객과최초로대하는얼굴없는만남으로알고친절하게응대하며, 고객이전화를끊으신후에수화기를내려놓겠습니다.
- 잘못 연결된 전화는 담당자에게정확하게 연결하되, 고객이용건을전달했을 경우담당자에게 고객의 용건을 설명하여 고객이 다시한번설명하는번거로움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 담당자가부재중일때는반드시메모를전달하여, 사무실복귀후 3 0분 이내에전화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 문의사항에대해서는어느 누구라도 신속정확하게답변할수 있는자질을 키우겠으며, 가급적전화를 받은직원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즉시답변이곤란한경우는
2 4시간이내(주말은 4 8시간이내)에전화 또는이메일로답변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 인터넷으로문의하시는경우
- KIPRIS “상담실”또는FORX 홈페이지“고객의소리”를 통하여궁금한점을 문의하시면 2 4시간내답변을원칙으로하고, 시간을요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4 8시간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처리원칙
- 고객의불편·불만등 각종시정을요하는사항은다른업무에우선하여신속, 친절, 정확하게처리하겠습니다.
- 고객이제기한서비스불만족사항은접수된날로부터 7일이내에시정하여그 결과를통보해드리겠습니다.
- 사실 확인이나시정에7일이상소요된다고판단되면, 먼저예상소요기간을통지해드린후 중간처리상황을먼저알려드리겠습니다.
- 제도나운영의개선에관한건의는다른법령이나규정을엄밀히검토하여고객의의견을적극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 시정방법및 보상
- 직원과의전화통화, 방문중 불만족또는불쾌하셨을경우에는연락을주시면해당직원에대하여재교육을실시하고조치결과에대해납득할수 있는설명과함께과
오에대해 정중하게사과드리겠습니다. 
- 고객의견 제출및 신고연락처
080-012-7700 / 인터넷홈페이지(www.kipi.or.kr/ www.kipris.or.kr/ www.forx.org) 서비스불편신고센터로신고하셔도신속히처리하겠습니다.
- 고객에게최선의서비스를제공하는직원은우수직원포상등을통해적극장려하고, 불친절한직원은재교육등을통해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 고객만족도조사및 의견수렴
- 우리한국특허정보원에서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요구와불만족사항을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인 고객만족도조사를실시하여 서비스향상을 위한 지표로 활용
하고, 그 결과를적극반영하겠습니다.
- 고객만족도조사에대한결과를홈페이지에게시하여고객참여실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 우리한국특허정보원임직원은고객에게보다나은서비스품질을제공하기위해이 서비스실천결의문을제정하였으며, 고객여러분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 서비스이용중 불편한사항이있으시면적극적으로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 의견을말씀하실때에는익명이나가명으로문의하시지마시고성명과전화번호, 회신이가능한주소나이메일을꼭 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고객께서주시는의견은특허정보의활용·확산을통한국가발전의밑거름이될 수 있으므로잘못된점은반드시지적해주시고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칭찬해주고싶으신직원이있으시면, 널리알릴수있도록적극칭찬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고객을 대하는 우리의자세▣

▣ 고객협조사항▣

▣ 시정및 보상원칙▣

서비스불편신고센터
▶무료전화 : 0 8 0 - 0 1 2 - 7 7 0 0
▶홈페이지 : w w w . k i p i . o r . k r / w w w . k i p r i s . o r . k r / w w w . f o r x . o r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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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과학기술의발전이가속화되고국가간기술경쟁이심화됨

에따라과학기술활동을파악할수있는과학기술통계지표의

중요성이부각되고 있다. 특허는 혁신성과의중요한요소로

서특허지표는국가, 지역, 기술, 기업등발명의성과를반영

하고, 기술의확산및R & D의성과를측정하는도구로서활용

된다. 기술적성과를측정하는몇가지의지표중에특허지표

는가장빈번하게활용1 )되어지고있기때문에최근들어선진

외국은특허정보를과학기술활동지표중하나의중요한요소

로서인식하고특허정보를정책정보로활용하려는시도가활

발하게진행되고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경우에는특허통계가초보적인수준에

서벗어나지못하고있는것이현실이어서과학기술전략수립

에필요한통계지표로서의활용은아직까지거의이루어지지

못하고있다.

이에특허청은정책연구를위해 2 0 0 2년 5월에국가별, 기

술별특허통계를작성한「특허경쟁정보보고서」를 발간하였

고, 2002년7월에는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기술혁신역량강

화를위한특허정보활용·확산방안」을보고하였다. 이에대

한 후속조치로서 특허청(KIPO, www.kipo.go.kr : 청장김종

갑)과 한국특허정보원(KIPI, www.kipi.or.kr, FORX,

www.forx.org : 원장유영기)은2 0 0 2년부터국내에출원공개

및등록된특허를대상으로통계데이터를체계적으로정비하

고매년분석보고서인한국의특허동향을발간하였다.

2 0 0 2년에 발간된「한국의 특허동향 2 0 0 2」에서는특허통

계의기반을다지기위해통계데이터의정비에주안점을두

고사업을시작하였다. 따라서기초데이터확보를통해오류

데이터를정비하고분석필드를구체화하는데많은노력을기

울였다. 분석기준을정립하기위해정비한필드는국가코드,

출원인 코드통일화(unification), 국제특허분류, 지역별명칭

통일화및세분화작업을수행하였다. 여기에출원인은제1출

원인2 )을 기준으로 국제특허분류3 )는 주분류4 )만 정비를하였

다. 또한출원인을연구개발주체별로구분하여기업, 공공기

관, 대학및개인으로나누었고, 기업을다시거래소상장기업,

코스닥·제3시장 등록기업 및 기타기업으로, 공공기관은 정

부, 정부출연연구소및국·공립시험연구소로, 대학은국공립

대학과사립대학으로 구분하여 통일화작업을수행하였다.

지역은 1 6개 광역자치단체와 2 3 2개 기초자치단체로세분화

하였다. 이렇게정비한분석필드를통해국내주요출원인분

석과지역별특화기술을알아보기위해 L Q지수를도입하여

분석을수행하였다.

2 0 0 3년에 발간된「한국의특허동향 2 0 0 3」에서는 2 0 0 2년

에 출원공개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였고, 국내에 출원되어

등록된 3 6만여건의 데이터를 입수하여 정비를수행하였다.

분석항목의다각화를위해모든출원인과국제특허분류는부

분류까지 확대정비하였고, 청구항수및 기술이전관련정보

를정비하여특허의질( Q u a l i t y )을 평가할수 있는토대를만

들었다. 또한분석보고서를4권으로분리하여심층적으로접

근을하였고분석지표역시특허통계에활용가능한모든지

표를도입하여특허분석에활용가능한지에대해적용해보았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전략팀

한국의
특허동향2 0 0 4

1) Griliches, Z., "Patents Statistics as Economic Indicators : A Surv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18, No. 4, p1669(1990년)

2) 출원인이란특허를받고자하는사람으로서등록후에특허권자로서권리를가질사람을지칭한다. 출원인은법인(회사) 또는개인이될수도있고, 법인과개인이

공동출원인이될수도있음. 여기서제1출원인은단독출원인일때는출원인자체와공동출원인일때출원인명이가장위에있는출원인을지칭함.

3) 국제특허분류(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 특허문헌에대해국제적으로통용되는기술분류체계로1 9 5 4년국제특허분류유럽조약에의해성립하였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 I P O )의대표등이참가하여1 9 6 8년9월정식으로발효되었음.

4) 기술은2개이상의기술이복합화되어개발되고있어이러한기술에대한특허는I P C를부여할때2개이상의기술분류가부여되고있음. 이때특허의메인기술

분야에대한국제특허분류를주분류라고하며그이외의분류를부분류라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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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에는산업의시장집중도를분석하는HHI (Hirschman-

Herfindahl Index), 기술의의존도를평가하는D R ( D e p e n d e n c y

Rate), 반도체경기사이클과반도체분야특허출원과의상관

관계등을분석하여선행경기지표로서의특허의역할등 다

양한지표를통해분석을실시하였다.

2 0 0 4년 1 2월에발간된「한국의특허동향2 0 0 4」는 2 0 0 3년

까지수행했던 사업의 연속성을유지하고,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하기위해발명자정보를세분화하여발명활동의혁신거

점을보다심층적으로분석할수있도록하였다.

Ⅱ. 분석기준및범위

이번「한국의특허동향2 0 0 4」은기술분류를W I P O에서정

한 3 2개 기술분류를이용하였으며, 연구개발주체의구분, 행

정구역에대한분류기준은「한국의특허동향2 0 0 2」, 「한국의

특허동향2 0 0 3」에서사용되었던기준을그대로적용하였다.

「한국의 특허동향 2 0 0 4」은 발명활동의 혁신거점을 보다

심층적으로분석할수 있고우수한연구인력의국제화활동

등을분석할수있는발명자정보에대한분석필드과기술이

전현황필드를추가하였다. 기술이전분석은기술의이전, 전

용실시권및통상실시권의허여로 2 0 0 4년 7월 2일까지특허

청에신고된건수를대상으로하였다.

분석기간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특허출원활동이 시작되

는 1 9 9 0년대이후의특허동향을살펴보고자1 9 9 0년 이후출

원공개및등록공고된특허를대상으로하였다.

대분류
구분

중분류 소분류
기술설명( S e c t i o n ) ( S u b s e c t i o n ) ( C l a s s )

<표1. WIPO기준3 2개기술분류표( 7판기준)> 

1 농수산 A 0 1 ( A 0 1 N제외) 농업, 임업의농기구, 원예, 축산등

2 식료품 A 2 1~ A 2 4 제빵, 유제품, 사료, 담배제조등

3 가정용품 A 4 1~ A 4 7 의복, 신발, 가정용구등

4 의료/레져 A 6 1~A 6 3 ( A 6 1 K제외) 진단, 간호용품, 수술장비, 완구류, 스포츠용품등

5 의약 A 6 1 K ( S u b c l a s s ) 의약용, 치과용, 화장용제제

6 분리/혼합 B 0 1~ B 0 9 오염물분리, 화학·물리실험장치, 노즐등

7 금속가공 B 2 1~ B 2 3 금속압연, 선재가공, 단조, 주형, 밀링등

8 비금속가공 B 2 4~ B 3 2 ( B 3 1제외) 연마제, 부속공구, 플라스틱·목재·석재성형등

9 인쇄 B 4 1~ B 4 4 프린터, 인쇄, 책, 필기용기구등

1 0 운송/포장 B 6 0~ B 6 4·B 6 5 ~ B 6 8 자동차, 철도, 자전차, 선박, 항공, 물품포장, 엘리베이터등

1 1 초미세기술 B 8 1~ B 8 2 마이크로·나노기술등

1 2 무기화학/수처리 C 0 1~ C 0 5 비금속, 알카리금속화합물, 페수처리, 비료등

1 3 유기화학 C 07·A 0 1 N ( S u b c l a s s ) 유기화학장치, 비환화합물, 농약등

1 4 고분자 C 0 8 다당류, 고무처리, 고분자화합물등

1 5 석유/정밀화학 C 0 9~ C 1 1 페인트, 접착제, 가스, 석유처리, 주류제조등

1 6 바이오 C 1 2~ C 1 4 효소학, 미생물학, 발효학, 당의제조, 피혁등

1 7 야금/도금 C 2 1~C 23·C 25·C 3 0 철제조, 금속제조, 도금등

1 8 섬유 D 0 1~ D 0 7 섬유처리, 인조사, 직물, 봉제, 세탁기, 건조기, 염색등

1 9 제지 D21, B31 종이제조, 펄프상자, 포대류등

2 0 건설 E 0 1~ E 0 6 도로, 교량, 상하수설비, 건축구조등

2 1 광업 E 2 1 지중굴착, 채광, 채석등

2 2 엔진/펌프 F 0 1~ F 0 4 터빈, 내연소기관, 펌프등

2 3 기계부품 F 15·F 16·F 1 7 브레이크, 클러치, 밸브, 관, 윤활등

2 4 조명/가열 F 2 1 ~ F 2 8 조명장치, 보일러, 냉장고, 에어콘등

2 5 무기/폭발 F 41·F 42·C 0 6 총기류, 화약, 폭발물등

2 6 측정/광학 G 0 1~ G 0 3 측정장치, 안경, 사진, 필름등

2 7 컴퓨터 G 0 4~G 0 8 시계, 제어계, 계산기, 컴퓨터, 자판기, 교통제어장치등

2 8 정보매체 G 0 9~G 1 2 표식, 광고, 악기, 동적·정적저장매체등

2 9 원자력 G 2 1 원자로, 방사선등

3 0 전기/반도체 H 01·H 02·H 0 5 케이블, 전자부품, 반도체장치, 발전기, PCB기판등

3 1 전자/통신 H 03·H 0 4 증폭기, 유무선통신, 텔레비전등

3 2 기타

생활
필수품
( A )

운수
( B )

화학
( C )

섬유
( D )

건축
토목( E )

기계
( F )

물리
( G )

전기
( H )



국내 특허출원건수는 ' 9 0년에 2 5 , 0 0 0여건에서 2 0 0 1년

1 0 0 , 0 0 0여건으로 1 2년 사이에특허시장규모가 4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특허출원국역시' 9 0년 4 6개국가에서2 0 0 1년

6 2개 국가로증가함에따라국내특허시장은급속한양적증

가와함께출원국가도다변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Ⅲ. 주요분석내용

3.1 국가별·기술별특허동향

' 9 0 ~ 2 0 0 1년 동안국내에출원공개된특허를대상으로연

도별특허출원건수와연도별국내특허출원국가수를각각

<그림1 >과<표3 >에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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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데이터필드
공개 등록

2 0 0 2년 2 0 0 3년 2 0 0 4년 2 0 0 2년 2 0 0 3년 2 0 0 4년

<표2. 년도별통계분석데이터현황> 

주) 1. 공개및 등록특허 데이터는공보를기준으로작성되었음.

2. “-”는관련없음, “×”는분석불가능, "○" 는분석가능으로구분.

출원번호 ○ ○ ○ × ○ ○

출원년도 ○ ○ ○ × ○ ○

공개번호 ○ ○ ○ × ○ ○

공개년도 ○ ○ ○ × ○ ○

등록번호 - - - × ○ ○

등록년도 - - - × ○ ○

국가코드 ○ ○ ○ × ○ ○

출원인 ○ ○ ○ - - -

복수출원인 × ○ ○ - - -

출원인코드 ○ ○ ○ × - -

출원인주소지 ○ ○ ○ × - -

소유권자 - - - × ○ ○

복수소유권자 - - - × ○ ○

소유권자코드 - - - × ○ ○

소유권자주소지 - - - × ○ ○

IPC 주분류 ○ ○ ○ × ○ ○

IPC 부분류 ○ ○ × ○ ○

우선권주장번호 ○ ○ ○ × ○ ○

우선권주장국가 ○ ○ ○ × ○ ○

우선권주장년도 ○ ○ ○ × ○ ○

공개청구항수 × × ○ - - -

등록청구항수 - - - × ○ ○

권리이전번호 - - - × × ○

권리이전양수인 - - - × × ○

권리이전설정일 - - - × × ○

실시권번호 - - - × × ○

실시권양수인 - - - × × ○

실시권설정일 - - - × × ○

발명자 × × ○ × - -

발명자국적 × × ○ × - -

발명자주소지 × × ○ × - -

심사청구일자 × × ○ × - -

등록소멸일자 - - - × × ○

국제출원여부 ○ ○ ○ × ○ ○

번호관련

권리자관련

기술관련

우선권관련

청구항관련

기술이전관련

발명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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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년도별 내·외국인의특허출원건수를 <그림 2 >에서

살펴보면, 내국인의 특허출원건수는 ' 9 0년대 초반을기점으

로급격한양적성장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95

년에는전년도대비2배이상의높은특허출원건수를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국내업체들이 동종업체간치열한경

쟁을 의식해특허를 무더기로 출원하는 일종의 거품현상이

주 원인으로판단된다. '97년 외환위기이후 ' 9 8년 내국인의

특허출원건수는급격히감소하였으나 2 0 0 0년부터회복세를

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외국인은꾸준한특허출

원증가세를보이고있다.

출원년도별내·외국인의특허등록률5 )의동향을<그림3 >

에나타내었다. 외국인의특허등록률은' 9 0 ~ ' 9 3년동안6 0 %

대로서내국인보다약간높게나타났으며, '95년에는그격차

가10% 이상되는것으로나타났다.

2 0 0 3년 1 2월 3 1일까지출원공개된특허중심사과정을거

쳐등록된특허를대상으로2 0 0 4년 4월 1 0일 현재까지특허

권이유지되고있는특허비율을등록특허의생존률이라표현

하고, 특허권이 소멸된특허를대상으로 출원일부터특허권

소멸일까지 기간을산출한 것을 특허수명으로 표현하였다.

등록된특허의특허권을유지하기위해서는특허권유지비용

이 소요되며, 특허권의유지기간이 길어질수록특허유지 비

용은크게증가한다. 이와같은특허관리비용의부담때문에

국내출연연구소등은5년이후부터특허의상업성을검토한

후특허권포기여부를결정하거나방안을검토하고있다6 ). 

따라서 등록특허의 생존률이 높거나 특허수명이 긴 것은

경제적인효과가높은것을의미한다.

<그림1. 전체특허출원건수동향> 

5) 특허등록률은출원건수대비등록건수를지칭함. 또한등록률은2 0 0 3년기준으로심사청구기간5년과평균심사처리기간2년정도의기간을감안할경우' 9 6년까

지출원된특허만통계적인의미를지님. 따라서 ' 9 7년이후출원된특허의등록률은심사처리기간단축으로등록이이루어진것을의미하여' 9 7년이후출원된

특허의실제등록률을의미하지않음.

6) http://www.etnews.co.kr/news/print.html?id=200411210053 (2004. 11. 22 현재)

<그림2. 내·외국인의연도별특허출원동향> 

<그림3. 출원년도별내·외국인의특허등록률동향> 

<표3. 연도별국내특허출원국가수> 

구분

출원

국가수

1 9 9 0 1 9 9 1 1 9 9 2 1 9 9 3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4 6 4 6 4 9 5 5 5 6 5 5 5 5 6 1 6 5 5 8 6 8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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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0 ~ 2 0 0 1년 동안내·외국인별기술분야에따른특허출원

건수, 점유율, 연평균증가율및 특허의존도7 )를 <표 4 >에 나

타냈다.

내·외국인모두전기/반도체및전자/통신의특허출원건수

가각각1위와2위를차지하고있으며연평균증가율도1 0 %

이상으로나타났다. 그러나다출원순위 3위를 살펴보면, 내

국인은 특허출원건수가 5 3 , 6 8 6건( 1 0 . 2 % )인 운송/포장이나

외국인은2 0 , 5 0 5건( 8 . 1 % )인유기화학으로나타났다.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술분야는 내국인의 경우

2 9 . 9 %인 운송/포장이고 외국인은 1 0 . 0 %를 차지한전기/반

도체와전자/통신으로나타났다.

특허의존도가 1.0 이상으로나타난기술은기초화학분야

인고분자와유기화학, BT분야인바이오, 의약및의료/레져,

석유/정밀화학, 제지 및 원자력분야로나타나고 있다. 따라

서기술개발을통해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B T분야, 석유/정

밀화학그리고이들의기초과학인유기화학및 고분자모두

대외의존도가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 9 0 ~ ' 9 6년 동안출원년도별내·외국인의등록특허의생존

률8 )과특허수명9 )을 <그림4 >와 <그림5 >에나타내었다. 외국

인의등록특허의생존률은내국인보다높게나타났으며 ' 9 6

년에 출원되어등록된특허의경우 9 1 . 3 %가 유지되고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허수명역시외국인이내국인보다 약

간길게나타났다. 이는외국인의경우자국에서출원된특허

를 선별하여 한국에 출원하기 때문에등록특허의 생존률이

높고특허수명이긴것으로판단된다.

7) 특허의존도란특정기술분야에서외국인의특허출원건수를내국인의특허출원건수로나눈비로서, 이는특정기술분야가외국에얼마나종속되어있는가를의미

하여, '99년산업백서(산업자원부) p653 에서는기술의존도로표현하기도함.

8) 특허생존률이란등록된특허중특허권이유지되고있는특허의비율을의미한다. 등록된특허는특허권유지료납부유무에따라특허권이출원일로부터일반적

으로최고2 0년까지유지될수있다. 그러나특허권유지료는기간에따라3년단위로비용이크게증가되기때문에경제적인효과가높지않을경우특허권을소

멸시킨다. 따라서특허생존률이높다는것은경제적인효과가좋다는의미이므로기술수준이높은것으로판단할수있다. 본분석에서는등록된특허중2 0 0 4년

4월1 0일까지특허권이유지되고있는특허를대상으로하였음.

9) 특허수명이란등록특허중특허출원일부터특허권이소멸된일자까지의기간을의미한다. 등록특허의수명은최고2 0년까지가능하며, 특허수명이길수록특허

의경제적인효과가오래지속되는것을의미함.

<그림4. 연도별내·외국인의등록특허의생존률> 

기술분야
특허

의존도

<표4. 기술분야별내·외국인특허출원현황> 

전기/반도체 9 3 , 6 9 1 1 7 . 9 % 1 8 . 7 % 4 1 , 6 0 1 1 6 . 4 % 1 0 . 0 % 0 . 4 4

전자/통신 8 1 , 9 1 8 1 5 . 6 % 1 8 . 8 % 2 1 , 9 9 3 8 . 7 % 1 0 . 0 % 0 . 2 7

운송/포장 5 3 , 6 8 6 1 0 . 2 % 2 9 . 9 % 1 3 , 3 3 2 5 . 3 % 2 . 7 % 0 . 2 5

컴퓨터 4 3 , 0 7 5 8 . 2 % 2 5 . 9 % 1 3 , 2 5 8 5 . 2 % 9 . 4 % 0 . 3 1

정보매체 3 5 , 0 1 6 6 . 7 % 1 5 . 4 % 1 5 , 4 1 9 6 . 1 % 7 . 0 % 0 . 4 4

측정/광학 2 9 , 3 0 3 5 . 6 % 2 2 . 9 % 1 8 , 2 9 1 7 . 2 % 8 . 5 % 0 . 6 2

조명/가열 2 3 , 1 7 2 4 . 4 % 2 4 . 6 % 4 , 5 7 1 1 . 8 % 1 . 6 % 0 . 2 0

엔진/펌프 1 8 , 5 2 5 3 . 5 % 2 7 . 5 % 6 , 9 7 1 2 . 8 % 4 . 2 % 0 . 3 8

기계부품 1 2 , 2 0 8 2 . 3 % 2 5 . 5 % 6 , 8 8 0 2 . 7 % 3 . 6 % 0 . 5 6

건설 1 1 , 6 8 6 2 . 2 % 2 7 . 0 % 2 , 9 5 8 1 . 2 % 3 . 0 % 0 . 2 5

섬유 1 0 , 9 0 7 2 . 1 % 1 2 . 8 % 4 , 0 4 5 1 . 6 % 0 . 0 % 0 . 3 7

무기화학/수처리 1 0 , 4 3 8 2 . 0 % 1 9 . 2 % 5 , 2 0 5 2 . 1 % 2 . 3 % 0 . 5 0

금속가공 1 0 , 0 1 8 1 . 9 % 2 6 . 8 % 5 , 7 5 5 2 . 3 % 2 . 0 % 0 . 5 7

가정용품 9 , 9 8 4 1 . 9 % 2 4 . 7 % 3 , 0 7 7 1 . 2 % 4 . 7 % 0 . 3 1

식료품 9 , 9 3 4 1 . 9 % 1 6 . 9 % 1 , 9 8 9 0 . 8 % - 1 . 7 % 0 . 2 0

비금속가공 9 , 6 6 0 1 . 8 % 1 7 . 7 % 7 , 0 6 4 2 . 8 % 1 . 8 % 0 . 7 3

야금/도금 7 , 6 6 2 1 . 5 % 2 0 . 3 % 5 , 3 8 5 2 . 1 % 5 . 4 % 0 . 7 0

고분자 7 , 6 3 8 1 . 5 % 1 1 . 2 % 1 2 , 2 6 1 4 . 8 % 0 . 1 % 1 . 6 1

분리/혼합 7 , 2 6 6 1 . 4 % 2 6 . 9 % 6 , 9 7 1 2 . 8 % 4 . 1 % 0 . 9 6

의료/레져 7 , 1 6 5 1 . 4 % 2 8 . 3 % 7 , 5 8 2 3 . 0 % 8 . 4 % 1 . 0 6

석유/정밀화학 5 , 4 2 1 1 . 0 % 1 4 . 0 % 7 , 4 0 1 2 . 9 % 3 . 5 % 1.37 

의약 5 , 2 2 6 1 . 0 % 2 0 . 1 % 9 , 4 9 9 3 . 8 % 7 . 0 % 1 . 8 2

인쇄 5 , 1 4 1 1 . 0 % 7 . 1 % 2 , 9 7 4 1 . 2 % 1 . 9 % 0 . 5 8

유기화학 5 , 1 1 8 1 . 0 % 1 3 . 7 % 2 0 , 5 0 5 8 . 1 % 1 . 2 % 4 . 0 1

바이오 4 , 0 6 8 0 . 8 % 1 7 . 8 % 4 , 1 2 6 1 . 6 % 6 . 1 % 1 . 0 1

농수산 3 , 9 0 6 0 . 7 % 2 6 . 4 % 1 , 1 9 7 0 . 5 % 7 . 7 % 0 . 3 1

제지 9 7 2 0 . 2 % 1 4 . 9 % 1 , 3 3 3 0 . 5 % 3 . 9 % 1 . 3 7

무기/폭발 5 8 7 0 . 1 % 1 4 . 4 % 5 4 7 0 . 2 % 3 . 0 % 0 . 9 3

광업 4 4 5 0 . 1 % 2 9 . 4 % 2 6 1 0 . 1 % - 1 . 8 % 0 . 5 9

원자력 3 8 3 0 . 1 % 2 7 . 9 %6 7 0 0 . 3 % - 7 . 0 % 1 . 7 5

초미세기술 9 1 0 . 0 % 5 0 0 . 0 % 0 . 5 5

내국인 외국인

출원건수 점유율
연평균
증가율
출원건수 점유율

연평균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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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8 ~ 2 0 0 1년 동안 기술분야별 내·외국인의 특허활동지수

(Activity Index)와 연평균증가율을 <그림 6 >과 <그림 7 >에

나타내었다. 세로축은 동 기간동안의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

내었고가로축은특허활동지수를나타내었다. 특허활동지수

는 1이상으로높아질수록특화된기술분야임을의미하며, 기

술분야별연평균증가율은연평균증가율평균( = 1 . 6 % )보다

높아질수록가파르게성장을하는분야임을의미한다.

내국인의경우연평균증가율과특허활동지수가높은기술

분야는식료품, 컴퓨터, 농수산및건설등의분야로나타났다.

<표4 >에서나타낸내국인의특허의존도가1.0 이상인8개

기술분야는모두특허활동지수가평균이하로나타나고있으

나이들분야의연평균증가율은내국인의연평균증가율평

균( = 1 . 6 % )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유기화학및 고

분자를제외하고모두 15% 이상의높은증가율을나타내고

있다.

내국인의특허출원건수및 점유율에서높게나타난전기/

반도체, 전자/통신및 운송/포장기술은연평균증가율이내

국전체연평균증가율보다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외국인은 B T분야로 대표되는의약과바이오의연평균증

가율과특허활동지수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 반도체,

DVD 기술등이포함되는전기/반도체및정보매체분야도연

평균증가율과특허활동지수가높게나타났다.

그이외에유기화학과고분자분야의연평균증가율은외국

인 전체연평균증가율보다낮게나타나고있으나특허활동

지수는가장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외국인중 주요국에대한특허출원건수및 연평균증가율

을 <표5 >에서살펴보면, '90~2001년동안주요국모두연평

균증가율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들국가중대

만은 2 0 . 1 %로 가장높은연평균증가율을나타내고있으며,

스웨덴및덴마크도15% 이상의높은연평균증가율을보여

주고있다.

<그림5. 연도별내·외국인의특허수명>

<그림6. 내국인의기술분야별특허활동지수vs 연평균증가율>

<그림7. 외국인의기술분야별특허활동지수vs 연평균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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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활동지수를 사용하여 ' 9 8 ~ 2 0 0 1년 동안 각 국가에서

한국에출원하는특허의특화기술을살펴본결과, 일본, 대만

및네덜란드는I T분야인전기/반도체, 정보매체, 컴퓨터및전

자/통신 분야가특화기술인 것으로나타났다. 또한, 미국과

독일은고분자와유기화학분야에서, 영국과프랑스는의약,

유기화학분야가특화되어있으며, 스위스는유기화학과석유

/정밀화학이특화기술인것으로나타났다.

' 9 0 ~ 2 0 0 1년동안특허출원건수가1 0 0건이상인국가를대

상으로국가별국제공동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일본과미국

은 국제공동연구에 의한 특허출원건수가 각각 2 , 6 6 8건과

2 , 0 7 3건으로가장많게나타났고, 특허출원건수가운데국제

공동연구에의한특허출원비율(국제공동연구비율)은중국이

2 6 . 0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에어콘, 냉장고및 전자레인지등이포함되는조명/가열은

국제공동연구특허출원건수가 5 2 3건1 0 ), 국제공동연구비율은

1 . 9 %로서두부문에서상위에링크되며, 국제공동연구가가

장활발한기술분야로조사되었다. BT분야인바이오및의약

과 이들의 기초분야인 유기화학은 국제공동연구비율이

1 . 7 ~ 1 . 8 %로서WIPO 기준 3 2개 기술분야중 상위권을차지

하고 I T분야인 측정/광학, 컴퓨터, 전기/반도체, 정보매체및

전자/통신은 국제공동연구비율이 0.5% 이하로 기술분야 중

하위권을차지하는것을조사되었다.

<그림8. 주요국가의특화기술>

<그림9. 국가별국제공동연구비율>

10) 국제공동연구5 2 3건중 4 8 6건은일본R I N N A I와한국린나이코리아(주)간국제공동연구에의한특허임.

<그림10. 기술분야별국제공동연구비율>

<표5. 주요국가의구간별특허출원건수및연평균증가율> 

구분
출원수 증가율 출원수 증가율 출원수 증가율 출원수 증가율

일 본 2 6 , 4 9 8 - 5 . 5 % 3 7 , 0 3 4 1 6 . 8 % 4 6 , 1 9 6 5 . 7 %1 0 9 , 7 2 8 6 . 3 %

미 국 1 8 , 4 2 6 - 1 . 6 % 2 3 , 9 8 1 1 1 . 0 % 3 0 , 6 3 9 1 . 6 % 7 3 , 0 4 6 4 . 0 %

독 일 5 , 2 0 2 - 0 . 8 % 7 , 7 3 6 1 4 . 4 % 1 1 , 0 0 7 6 . 7 % 2 3 , 9 4 5 7 . 3 %

프랑 스 2 , 1 9 8 - 1 1 . 5 % 2 , 7 1 2 1 5 . 6 % 3 , 5 5 9 2 . 4 % 8 , 4 6 9 2 . 9 %

네덜란드 1 , 9 3 2 - 7 . 9 % 2 , 1 1 1 1 3 . 7 % 3 , 7 3 5 1 5 . 9 % 7 , 7 7 8 8 . 1 %

영 국 1 , 7 5 1 - 3 . 9 % 2 , 1 5 5 9 . 5 % 2 , 2 5 9 - 3 . 9 % 6 , 1 6 5 0 . 8 %

스위 스 1 , 7 2 4 0 . 8 % 1 , 8 1 1 6 . 4 % 2 , 1 3 6 1 . 3 % 5 , 6 7 1 3 . 0 %

스웨 덴 4 1 2 1 8 . 5 % 9 5 7 2 3 . 2 % 1 , 9 7 7 1 4 . 4 % 3 , 3 4 6 1 8 . 6 %

대 만 1 6 8 1 0 . 7 % 2 7 1 2 1 . 7 % 6 5 7 2 6 . 0 % 1 , 0 9 6 2 0 . 1 %

9́ 0 ~́ 9 3년 9́ 4 ~́ 9 7년 9́ 8 ~ 2 0 0 1년 9́ 0 ~ 2 0 0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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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0 ~ 2 0 0 1년동안다출원2 0개국과중국을비교대상국가로

하여외국의우수한연구인력활용률1 1 )과자국의연구인력이

해외에서활동하는비율1 2 )을 각각 <그림1 1 >에 의해살펴보

면, 스위스가외국인력을활용하는비율은5 8 . 8 %로서비교대

상국가중가장높으며, 자국의연구인력이해외에서활동하

는비율은중국이8 9 . 7 %로가장높게나타났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비교대상국가중외국인의연구인력활용률과해외에

서활동하는비율이가장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그림 1 2 >에 의해연구인력의국제화활동을기술분야별

로살펴보면, 유기화학, 의약및바이오는외국의우수한연구

인력활용비율이13% 이상, 자국의연구인력이해외에서활

동하는비율은19% 이상으로서기술분야중 연구인력의국

제교류가 가장활발한기술분야로 나타났고, IT분야는 외국

의우수한연구인력활용비율과해외에서의활동비율이각각

4 %와 5 %이하로서 기술분야 중 하위권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동차관련기술분야인엔진/펌프와운송/포장

은외국의우수한연구인력활용비율과해외에서의활동비율

이모두2 %대로서기술분야중최하위권을차지하는것으로

분석되었다.

3.2 출원인별특허동향

' 9 0 ~ 2 0 0 1년 동안특허출원된내국인의특허5 2 4 , 3 1 0건 가

운데 기업이 78.8% (413,271건)를 차지하여 출원을주도한

것으로나타났으며, '90~'96년동안출원된특허의등록률은

공공기관이8 8 . 6 %로가장높고대학85.9%, 민간비영리기관

7 0 . 5 %의순으로나타났다.

각 연구주체별등록특허의내국인평균기술이전비율1 3 )은

1 1 . 4 %이며, 이중개인명의특허의기술이전비율이1 7 . 1 %로

가장 높게나타났고, 기업, 공공기관, 대학 및 비영리기관은

평균보다낮은수치를보이고있다. 이중 특히, 대학과공공

기관은기술이전비율이 매우 저조한것으로나타나고 있는

데, 이는공공기관의연구원과대학의교수들이특허를등록

받은후사후관리가미흡하기때문인것1 4 )으로판단된다.

11) 외국의우수한연구인력활용률은자국인(기업)이특허출원에대한모든권리를소유한특허중외국인발명자의연구활동이투입된특허의비율로서기술개발

을위한해외우수한연구인력활용도를평가함.

12) 자국의연구인력이해외에서활동하는비율은자국발명자의연구활동이투입된특허중, 특허의모든권리를외국인이차지한비율로서자국의우수한연구인

력이해외에서활동하는척도를평가함.

13) 기술이전관련분석은2 0 0 4년7월2일까지특허청에신고된기술의권리이전, 전용실시권및통상실시권의허여로신고된건수를토대로최초설정일기준으로

분석하였음.

14) ‘공공R&D 기술이전’전자신문, 2004. 02. 13 인용.

<그림11. 국가별연구인력의외국인활용률과해외에서의활동비율>

<그림12. 기술분야별연구인력의외국인활용률과해외에서의활동비율>

<그림13. 연구주체별특허출원건수및점유율>

<그림14. 연구주체별출원대비등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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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에의하면내국인의특허출원건수가외환위기직

후인' 9 8년에크게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이의원

인을살펴보기위해 ' 9 6년 이후연구주체별로연도별특허출

원건수를<표6 >에의해살펴보면, 기업과민간비영리기관이

각각 1 9 , 3 8 3건과 9 5건 감소하고 나머지 연구주체들의 특허

출원건수는현상유지혹은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기업중

다출원상위1 0개사의연도별출원동향을<그림 1 6 >에의해

살펴보면, '97년을정점으로삼성전자, 하이닉스반도체, 대우

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및 대우자동차의 특허출원건

수가급감하고L G전자와P O S C O는 특허출원건수가지속적

으로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9 8년 이후내국인의특

허출원감소는전자업계인삼성전자및 대우전자와자동차 3

사인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및 대우자동차가주도하는것

으로나타났다.

이러한 감소요인을 살펴본 결과, 삼성전자의 경우, 질

( q u a l i t y )위주의 출원전략으로선회1 5 )하면서출원건수가감소

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자동차업계인현대자동차, 기

아자동차및대우자동차는구조조정, M&A 등의여파로연구

개발이위축된것으로판단되어진다. 자동차업계중현대자

동차와기아자동차의경우 ' 9 9년 이후출원건수가점차회복

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WIPO 기준 3 2개 기술분야별다출원1위인출원인을 <표

7 >에서살펴보면, 삼성전자는프린터가포함된인쇄그리고

I T분야인컴퓨터, 정보매체, 전자/통신및측정/광학과, 의료/

레져등 6개 분야에서다출원 1위를차지하였고, POSCO는

제철분야인 야금/도금과 금속가공, 환경분야인 무기화학/수

처리, 분리/혼합, 그리고석유/정밀화학등 5개분야에서다출

원1위로나타났다. 현대자동차는자동차관련기술분야인운

송/포장, 엔진/펌프및기계부품등 5개분야에서다출원 1위

를차지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이중건설분야는자동차도

어, 비금속가공에는플라스틱가공기술이 포함된 자동차 내

장재기술이속해있어현대자동차가최다출원인으로나타난

것으로판단된다.

내국인의공동연구는출원인의국적이한국이고, 출원인이

2 이상인특허를대상으로하였다. '90~2001년동안의공동

연구비율은5 . 4 %로서전체특허5 2 4 , 3 1 0건 중출원인이 2이

상인특허는2 8 , 1 9 0건으로조사되었다. 출원년도별내국인의

공동연구 건수 및 공동연구비율을 나타내었다. 공동연구를

통한특허출원건수의점유율은' 9 1년 3 . 6 %에서2 0 0 1년 7 . 4 %

로 증가하는 것으로나타났다. 출원건수가급증했던 ' 9 5 ~ ' 9 7년

사이공동연구를통한출원점유율은3% 이하로감소하지만, 전

체적인건수에서는지속적인증가세를보이고있다.

<그림15. 연구주체별등록특허의기술이전비율>

15) 전자신문2000.1.14 인용.

<그림16. 주요출원인의연도별특허출원동향>

<표6. 연구주체별특허출원동향> 

구분 1 9 9 6년 1 9 9 7년 1 9 9 8년 1 9 9 9년 2 0 0 0년

기업 6 1 , 0 5 8건 5 8 , 2 5 5건 3 8 , 8 7 2건 3 9 , 1 9 3건 4 5 , 8 4 7건

공공기관 1 , 1 8 7건 1 , 5 5 0건 1 , 5 8 4건 1 , 7 0 6건 1 , 5 9 2건

대학 1 4 1건 2 0 4건 3 2 7건 4 8 0건 6 2 7건

민간비영리기관 4 7 1건 5 8 5건 4 9 0건 5 2 3건 4 1 8건

개인 4 , 8 8 6건 5 , 9 9 6건 7 , 7 1 7건 1 2 , 4 0 7건 2 1 , 7 5 3건

내국인전체 6 7 , 7 3 7건 6 6 , 5 9 0건 4 8 , 9 9 0건 5 4 , 3 0 9건 7 0 , 2 3 7건

<표7. 기술분야별다출원1위출원인> 
기준: 1. 출원년도’9 0 ~ 2 0 0 1년
2. 제 1 국제특허분류
3. 제 1 출원인

다출원
1위

기술분야
다출원
1위

기술분야
다출원
1위

기술분야

삼성전자

L G전자

P O S C O

농촌진흥청

태평양

하이닉스

K I S T

현대자동차

C J

L G

인쇄 야금/도금 운송/포장

컴퓨터 금속가공 엔진/펌프

정보매체 무기화학/수처리 기계부품

전자/통신 석유/정밀화학 비금속가공

측정/광학 분리/혼합 건설

의료/레져 농수산 식료품

가정용품 의약 유기화학

조명/가열 전기/반도체

섬유 바이오



연구주체간 공동연구에 의한 등록률, 등록특허의 생존률,

특허수명및기술이전비율을<표9 >에나타내었다. 공동연구

는기업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특히대학및공공기

관과연계한공동연구가등록률, 등록특허의생존률및특허

수명등에서더좋은결과를나타냈다. 그러나, 기술이전비율

은기업-기업간의공동연구가더활발히이루어지는것으로

조사되었다.

3.3 지역별특허동향

1 6개 광역자치단체별로특허출원동향을살펴보면, 서울특

별시3 0 . 1 % ( 1 5 6 , 9 4 4건), 경기도3 3 . 8 % ( 1 7 6 , 1 6 3건) 및인천광

역시 5 . 5 % ( 2 8 , 4 2 7건)로 수도권지역이내국전체출원의약

7 0 % ( 3 6 1 , 5 3 4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으며, 다음

으로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

도를포함하는영남권이8 8 , 0 7 0건으로점유율이1 6 . 9 %를나

타냈다. 구간별연평균증가율에서는인천광역시와울산광역

시는 ' 9 8 ~ 2 0 0 1년에 출원건수가크게감소하는데, 이는인천

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우계열사(대우자동차, 대우전자,

대우종합기계등)와울산광역시에위치해있는현대자동차의

특허활동1 6 )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비수도권지역의 권역들은

소폭증가하며, 이 중 전라남도는 ' 9 0 ~ ' 9 3년 45.3%, '94~'97

년 30.4% 및 ' 9 8 ~ 2 0 0 1년 3 5 . 5 %로 꾸준한증가율을유지하

는것으로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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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8 >에서내국인의공동연구를통한출원점유율이

전체내국인특허에서 10% 이상차지하는기술분야의개수

를구간별로살펴본결과, '90~'93년구간에는 6개기술분야

가, '94~'97년구간에서는9개기술분야, '98~'01년구간에서

는 1 5개 분야로공동연구를수행되는기술분야가 ' 9 0 ~ ' 9 3년

구간대비 150% 증가하면서점차다변화되는것으로조사되

었다.

내국인전체특허와내국인특허중 공동연구에의해등록

된특허를대상으로각각생존률, 특허수명및 기술이전비율

을<표8 >에서비교분석하여살펴보면, 등록특허의생존률은

공동연구에의한특허가 7 0 . 9 %로서내국인전체6 7 . 8 %보다

높게나타났고, 소멸된특허또한내국인전체보다약 0 . 2개

월 특허수명이더 긴 것으로나타났으며, 기술이전률은내국인

전체가1 1 . 4 %로서공동연구의1 0 . 1 %보다높게조사되었다.

<그림17. 출원년도별내국인의공동연구비율동향>

16) 현대자동차의경우' 9 7년에3 , 8 6 7건에서' 9 8년1 9 7건으로출원이급격히감소함.

<그림18. 산·학·연공동연구가수행되는기술분야의구간별변화>

<표8. 내국인전체의등록특허와공동연구에의한등록특허의스코어보드> 

구분

공동연구 5 , 2 5 5 3 , 7 2 6 7 0 . 9 8 . 0 1 , 3 6 8 1 0 . 1

내국인전체 1 0 9 , 0 4 3 73,894 6 7 . 8 7 . 8 2 5 , 3 1 0 1 1 . 4

9́ 0 ~́ 9 6 9́ 0 ~́ 2 0 0 1특허수명
(년)등록건수 생존건수 생존률( % ) 이전건수 이전률( % )

<표9. 연구주체간공동연구에의한등록특허의스코어보드> 

구분
특허수명
(년)

9́ 0 ~́ 9 6 9́ 0 ~́ 0 1

출원건수등록건수등록률( % )생존건수생존률( % ) 이전건수이전률( % )
기업-공공 1 , 6 5 9 1 , 4 8 8 8 9 . 7 1 , 4 2 8 9 6 . 0 7.7 76 2 . 8

기업-민간비영리 1 , 7 2 2 1 , 4 4 1 8 3 . 7 8 7 5 6 0 . 7 8.7 46 2 . 0

기업-기업 8 9 1 5 5 9 6 2 . 7 4 2 2 7 5 . 5 7.7 307 1 7 . 8

기업-대학 8 7 7 0 8 0 . 5 6 2 8 8 . 6 7.9 8 3 . 1

공동연구전체 8 , 0 9 3 5 , 2 5 5 6 4 . 9 3 , 7 2 6 7 0 . 9 8 . 0 1 , 3 6 8 1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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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특허활동수준을살펴보기위해' 9 7년1 7 )부터2 0 0 1년

까지각 지역의인구 1 0만명당특허출원건수를산출하여평

균값을구한결과를 <표 1 1 >에 의해살펴보면, 인구 1 0만명

당특허출원건수는수도권과충청권이각각1 8 9 . 3건과1 3 8 . 0

건으로가장활발한권역으로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대전이 ' 9 8년부터가장활발한특허활

동을나타내고있으며, 경기도및서울이그뒤를잇고있다.

대전은한국과학기술원( K A I S T )을 비롯한연구단지가집중되

어있으며, 인구만명당연구비가 1 4 , 1 2 9백만원으로가장높

게 나타나는등 연구활동이가장활발하여지역별특허활동

수준이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연구개발주체를기업, 공공기관및대학으로구분하고제1

발명자의 주소지를 이용하여 광역자치단체별로 연구주체별

출원점유율을살펴보면, 기업은 지역별로 경기도와서울특

별시가각각 3 7 . 9 % ( 1 5 5 , 5 5 9건)와 2 8 . 7 % ( 1 1 8 , 0 1 7건)를차지

하며, 두지역에특허활동이집중된것으로조사되었다. 공공

기관은정부출연연구소및연구단지가밀집되어있는대전광

역시가6 6 % ( 9 , 9 8 0건)이고, 대학의경우, 대전광역시3 4 % ( 9 5 0

건), 서울특별시 2 0 % ( 5 7 4건) 및 경상북도 1 5 % ( 4 3 2건)로 나

타나며, 활발한특허출원활동을보이고있다. 또한민간비영

리기관은POSCO 산하단체인포항산업과학연구원이소재해

있는 경상북도가 3 7 % ( 1 , 4 5 0건)로, 특허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분석되었다.

공동연구를 통해출원된특허는 ' 9 0 ~ 2 0 0 1년 동안출원된

5 2 1 , 4 5 8건 중 7 0 , 9 1 3건으로 1 3 . 6 %에 이른다. 이를광역자치

단체별로구분하여살펴보면, 수도권의서울특별시가5 3 , 1 5 0

<그림19. 연구주체별광역자치단체별점유율>

권역명 광역자치단체명 출원건수 점유율( % )
연평균증가율( % )

서울 156,944 3 0 . 1 2 6 . 0 2 3 . 9 3 . 1

수도권
인천 28,427 5 . 5 8 2 . 8 3 1 . 3 - 1 5 . 2

경기 176,163 3 3 . 8 3 5 . 4 4 5 . 2 - 2 . 7

소계 361,534 6 9 . 3 3 2 . 6 3 4 . 1 - 1 . 3

대전 28,355 5 . 4 2 7 . 7 3 2 . 1 3 . 2

충청권
충북 12,913 2 . 5 5 1 . 2 3 1 . 5 9 . 5

충남 7,997 1 . 5 2 4 . 0 5 8 . 7 1 3 . 4

소계 49,265 9 . 4 3 2 . 2 3 4 . 8 6 . 6

광주 7,684 1 . 5 6 5 . 2 3 6 . 8 9 . 7

호남권
전북 6,465 1 . 2 2 6 . 7 4 3 . 0 1 0 . 2

전남 5,035 1 . 0 4 5 . 3 3 0 . 4 3 5 . 5

소계 19,184 3 . 7 4 5 . 4 3 7 . 4 1 6 . 0

부산 12,060 2 . 3 2 0 . 9 2 6 . 7 1 0 . 1

대구 12,868 2 . 5 2 0 . 5 2 2 . 9 1 1 . 0

영남권
울산 14,173 2 . 7 6 5 . 6 3 0 . 4 - 2 . 3

경북 29,885 5 . 7 3 3 . 8 2 9 . 3 5 . 7

경남 19,084 3 . 7 4 8 . 1 2 7 . 4 7 . 4

소계 88,070 1 6 . 9 3 5 . 0 2 7 . 8 6 . 3

강원 2,731 0 . 5 4 6 . 7 3 3 . 5 2 3 . 7

제주 674 0 . 1 2 1 . 1 3 4 . 9 1 9 . 5

소계 3,405 0 . 7 4 0 . 8 3 3 . 7 2 3 . 0

전국 521,458 1 0 0 . 0 3 3 . 4 3 3 . 2 1 . 6

<표10. 광역자치단체별출원점유율및연평균증가율> 

강원·

제주권

9́ 0 ~́ 9 3 9́ 4 ~́ 9 7 9́ 8 ~́ 0 1
권역명 광역자치단체명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평균

서울특별시 1 7 0 . 7 1 3 3 . 8 1 3 6 . 9 2 1 3 . 5 1 9 4 . 3 1 6 9 . 8

수도권
인천광역시 1 7 6 . 1 8 7 . 8 6 5 . 4 8 4 . 2 8 6 . 9 1 0 0 . 1

경기도 2 9 9 . 8 2 0 6 . 0 2 1 1 . 8 2 3 1 . 2 2 3 7 . 6 2 3 7 . 3

소계 2 2 2 . 8 1 5 7 . 7 1 5 9 . 5 2 0 6 . 0 2 0 0 . 5 1 8 9 . 3

대전광역시 2 6 6 . 5 2 3 7 . 1 2 7 2 . 9 2 6 3 . 4 2 8 4 . 4 2 6 4 . 9

충청권
충청북도 9 6 . 0 9 9 . 8 1 2 0 . 5 1 3 1 . 5 1 3 5 . 5 1 1 6 . 7

충청남도 4 8 . 3 5 3 . 8 6 5 . 9 7 4 . 8 7 8 . 8 6 4 . 3

소계 1 2 4 . 7 1 2 0 . 1 1 4 2 . 1 1 4 6 . 8 1 5 6 . 2 1 3 8 . 0

광주광역시 7 7 . 3 4 9 . 6 6 1 . 1 1 0 9 . 9 1 0 7 . 1 8 1 . 0

호남권
전라북도 3 7 . 7 2 4 . 0 3 5 . 6 5 6 . 5 5 5 . 5 4 1 . 9

전라남도 1 8 . 4 1 6 . 2 3 5 . 0 5 3 . 7 6 4 . 0 3 7 . 5

소계 3 9 . 7 2 7 . 2 4 1 . 7 6 8 . 7 7 1 . 7 4 9 . 8

부산광역시 3 4 . 2 2 6 . 2 3 6 . 4 5 5 . 3 5 1 . 3 4 0 . 7

대구광역시 5 1 . 3 4 9 . 3 6 3 . 4 7 7 . 7 7 6 . 7 6 3 . 7

영남권
울산광역시 1 5 8 . 2 2 5 . 1 8 9 . 0 1 5 8 . 9 1 3 7 . 9 1 1 3 . 8

경상북도 1 3 3 . 0 1 0 2 . 0 1 2 4 . 2 1 4 1 . 4 1 6 6 . 5 1 3 3 . 4

경상남도 7 5 . 6 6 0 . 1 7 2 . 9 9 0 . 6 9 8 . 6 7 9 . 6

소계 7 7 . 4 5 4 . 4 7 2 . 7 9 4 . 1 9 8 . 4 7 9 . 4

강원도 1 6 . 3 1 3 . 0 2 2 . 4 3 6 . 1 3 7 . 7 2 5 . 1

제주도 1 0 . 0 1 4 . 6 2 6 . 5 2 5 . 2 1 9 . 7 1 9 . 2

소계 1 4 . 7 0 1 3 . 4 0 2 3 . 4 8 3 3 . 3 0 3 3 . 0 2 2 3 . 5 8

강원·

제주권

<표11. 광역자치단체별인구1 0만명당특허출원건수> 

17) 1 9 9 7년7월 1 5일경상남도울산시에서울산광역시로승격되어울산광역시의인구통계는통계청홈페이지( w w w . n s o . g o . k r )에서1 9 9 7년부터집계되었고, 이에따

라지역별특허활동수준은1 9 9 7년부터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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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경기도가 4 9 , 2 6 2건으로 1, 2위를차지하고있으며비 수

도권지역에서는대전이1 1 , 0 3 4건으로가장활발하게공동연

구가진행되는것으로나타났다.

지역간공동연구를 통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공동연구의

주요거점인서울특별시와경기도를중심으로공동연구분포

를 <그림 2 1 >에서살펴보면서울특별시와경기도모두대전

광역시와 활발한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

다. 그외에서울특별시는경상북도, 충청남도와공동연구비

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고, 경기도는 경상북도와부산광역

시와공동연구가활발한것으로조사되었다.

Ⅳ. 결론

2 0 0 1년 한국의 특허출원규모는 ' 9 0년에 비해 4배 증가하

였고 출원국가는 ' 9 0년 4 6개국에서 6 0여개국으로 다변화되

고있다. '90~2001년동안내국인의특허출원은급격한증가

세, 외국인의특허출원은완만한증가세를보였다. 특히내국

인의특허출원이 ' 9 5 ~ ' 9 7년 출원거품과외환위기직후특허

출원급감이발생한이유는전자업계및 자동차업계인 5개

사에서발생된동종업체간특허출원경쟁이심화되면서출원

거품과, 외환위기 직후인 출원전략변화 및 산업구조조정에

기인한것으로나타났다.

내·외국인모두전기/반도체및전자/통신등 IT 분야에서

특허출원활동이활발하며, 외국인은B T분야(의약및바이오)

에서도특허출원활동이활발하였다.

연구개발 시 연구인력의 국제교류활동을 살펴보면, 외국

연구인력의활용이높은국가는스위스이고, 자국연구인력이

해외에서 가장많이활동하는국가는중국으로조사되었다.

연구 인력의 국제교류가 가장 활발한 기술분야는 유기화학

및 B T분야이며, 연구인력의국제교류가저조한분야는I T분

야및자동차관련기술분야로조사되었다.

연구주체간 공동연구비율은 ' 9 0년 4 %대에서지속적으로

증가하여2 0 0 1년 7 %대로나타났으며공동연구비율이1 0 %

이상인기술분야는 ' 9 0 ~ ' 9 3년 6개에서 ' 9 8 ~ 2 0 0 1년 1 6개로

확대되는등공동연구는점차활발해지는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특허동향은서울특별시 3 0 . 1 % ( 1 5 6 , 9 4 4건), 경기도

3 3 . 8 % ( 1 7 6 , 1 6 3건) 및 인천광역시 5 . 5 % ( 2 8 , 4 2 7건)로 수도권

지역이내국전체출원의약 7 0 % ( 3 6 1 , 5 3 4건)를차지하고있

는것으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

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를 포함하는 영남권이 8 8 , 0 7 0

건으로점유율이1 6 . 9 %를나타냈다.

지역간 공동연구를통해출원된 특허는 ' 9 0 ~ 2 0 0 1년 동안

출원된5 2 1 , 4 5 8건 중 7 0 , 9 1 3건으로1 3 . 6 %에이른다. 광역자

치단체별로는서울특별시가5 3 , 1 5 0건, 경기도가 4 9 , 2 6 2건으

로 1,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비 수도권지역에서는 대전이

1 1 , 0 3 4건으로가장활발하게공동연구가진행되는것으로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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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0. 광역자치단체별공동발명건수>

<그림21. 지역간공동연구활동>

[출원기간: ‘9 0 ~ 2 0 0 1년]



Ⅰ. 서론

1. 연구의배경

세계각국은NT, BT, IT와같은신기술분야에대한연구개

발투자시정부가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있으며, 우리

나라도정부연구개발연구비에서 신기술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증하고있는추세이다. 신기술의특성상투자를일관성있

게수립하고선택과집중을통한효율성을높이기위한사전

전략이필요하나, 신기술이갖는기술적불확실성때문에전

략적목표설정과가치평가가어려운실정이다.

최근핵심기술을미리확보하기위한전략적선택을할수

있는 도구로써주로 전문가 의견에 기반을 둔 기술로드맵

(TRM) 등의 방법이제시되어왔으나, 이는대부분전문가의

직관과경험에의존해서작성되므로조직이나개인의이해관

계또는학연등의편협한시각으로인해객관적인평가가이

루어지지않고있으며, 과도한시간소요와소수전문가의지

나친 의존으로 인해 왜곡된판단 등의개연성이 많고, 특히

N T분야는다학제간의학문이고이로인해융합화가특징적

으로나타나는신기술이므로해당기술에대한적합한전문

가를찾기도어려운실정이다.

이러한이유로특허라는객관적인지표를활용하여연구기

획을 하는 추세가 국내·외에서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다. 따라서이러한객관적인지표를통해신기술인N T분야의

연구개발방향을역추적하는것은시기적으로매우적절하

다 하겠다. 이와관련하여우리정보원에서「N T분야특허분

석」을수행하였으며, 본기고에서「N T분야특허분석」최종보

고서를일부발췌하고자한다.

2. 분석의기준

「N T분야특허분석」에서는2003. 12. 31까지공개및등록

된한국, 일본, 미국, 유럽, 국제특허를검색하여분석을수행

하였다. 분석대상특허건수는다음과같다.

또한, NT분야를크게4개의대과제, 세부로는1 5개로세분

화하여분석을수행하였으며, 본기고에서는4개의대과제인

나노소자, 나노소재, 나노바이오·보건, 나노기반·공정 분야

를중심으로전세계의N T분야연구개발성과와우리의국제

경쟁력에대하여점검하고자한다.

Ⅱ. 전세계N T분야의성과

1. 전세계N T분야연구개발추이

미국특허, 일본특허, 유럽특허및 한국특허로본 연구개발

추이2 )는매우급격한상승세를보이고있다. 특히 ' 9 0년대후

반부터전세계적으로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 특히한국

과일본의특허출원증가가두드러지고있다. 한국의경우삼

성SDI, 일진나노텍등의기업부문에서나노소자분야에대한

특허출원이급증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분석되었다. 일본

의 경우 Japan science & Technology corp.(일본과학기술진

흥기구) 등의공공기관부문의특허출원이증가하고있으며,

특허정보전략팀
이정운

N T분야연구개발
성과분석

1) 유럽(EPO) 유럽( E P O )의출원건수는E P O내에출원된특허만을대상으로하였으며, EPC contracting states 개별국의특허청에출원된특허는포함되지않음

2) 한국, 일본, 유럽은특허법상출원일로부터1 8개월후특허를공개하는특허공개제도를채택하고있어2 0 0 2 ~ 2 0 0 3년의출원동향을알기어려우나, 최근특허동향

을살펴보기위해특허청의정보제공으로한국특허에대해서는출원추이를점선으로표시함

<표1. 분석대상특허> 

데이터구분 국가 분석기간 분석대상특허건수

출원데이터

등록데이터

한국

일본

유럽( E P O )1 )

미국

2 , 3 8 6

6 , 3 7 6

6 , 0 3 1

2 2 , 0 5 2

' 9 1 ~ 2 0 0 1년

' 9 1 ~ 2 0 0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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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소자와나노소재분야에대한특허활동이활발해졌기때

문인것으로파악되었다.

또한, 한국전체특허는 ' 9 2년부터내국인의특허출원이외

국인을 앞서지만(한국의 특허동향 2004) NT분야의 경우

2 0 0 0년부터본격적으로내국인이외국인보다특허출원이활

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외국인으로는미국

(18.4%), 일본(12.7%), 독일(6.3%), 프랑스( 6 . 8 % )로 특허점유

율이 4 4 . 2 %이며 내국인전체 특허점유율( 4 7 . 8 % )과 비슷한

특허점유율을보이고있는것을알수있다.

앞서살펴본N T분야연구개발추이를구간별로살펴보면,

'91~'94, '95~'98, '99~2001년의3개구간모두에서한국특허

전체연평균증가율보다4배이상높은증가율을보이고있는

것을알 수 있다. 특히최근( ' 9 9 ~ 2 0 0 1년) 일본의연평균증가

율이큰폭으로상승하고있는것으로보아일본의최근N T

분야연구개발투자가매우활발한것을알수있다.

미국에서 N T분야 특허의구간별연평균증가율을 살펴보

면약 1 5 %이상의증가를보이고있으며, 특히최근( 2 0 0 1~ 2 0 0 3

년) 미국전체등록특허의연평균증가율대비N T분야연평균

증가율이약7배정도의격차를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2. 전세계N T분야특허전략과국가별성과

국가별특허출원(등록) 현황을살펴보면한국출원인(특허

권자)은 특허 3극인 미국에서 1 . 0 % ( 2 1 7건), 일본에서

1 . 3 % ( 8 6건), 유럽에서1 . 0 % ( 5 9건)대의특허점유율을차지하

고있으며, 분석대상국가중에서미국출원인(특허권자)은주

요국에서높은특허점유율을차지하고있다. 일본출원인(특

허권자)은미국에서1 4 . 2 % ( 2 , 5 5 4건), 유럽에서22.7% (1,372

건)의특허점유율을차지하고있으며, 유럽출원인(특허권자)

은 한국에서특허3극(미국, 일본, 유럽) 중미국( 1 8 . 4 % )보다

다소높은특허점유율( 1 8 . 6 % )을 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

났다. 미국은N T분야에서특허출원(등록)을선도하고있으나

우리나라의경우특허 3극에서약 1 %대의저조한특허점유

율을보임으로써N T분야의지적재산권(IPR) 획득을위한대

책이필요한것으로분석되었다.

<그림1. 전세계주요국의연도별특허출원(등록) 동향> 

<그림2. 한국의내·외국인별N T분야특허동향> 

<그림3. 한국·일본·유럽에서의N T분야연평균증가율> 

<표2. 미국에서의N T분야연평균증가율> 

연평균증가율( % ) -등록년도

' 9 1 ~ ' 9 6

3 . 2

1 5 . 0

미국전체

N T분야

' 9 7 ~ ' 0 0

9 . 5

1 8 . 4

2 0 0 1 ~ 2 0 0 3

2 . 5

1 7 . 4

K O R E A  I N S T I T U T E  O F  P A T E N T  I N F O R M A T I O N 기 획

15Patent 21



출원(등록)대상국가의국적별특허건수를비교한결과한

국은국내에서1위, 미국에서7위, 일본에서4위, 유럽에서1 1

위의특허출원(등록) 순위를갖는것으로나타났으며, 전세계

의가장많은특허를출원(등록)한국가는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로상위선두그룹을형성하고있으며, 연구개발추격국

가로는영국, 캐나다, 스위스, 네덜란드, 한국, 대만등으로나

타났다.

또한, NT분야의참여연구주체수를구간별로살펴보면, 한

국은최근들어기업, 공공기관및대학의연구개발참여도가

타국가에비해매우급증하는추세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

타났다. 1구간에서 2구간동안 해외에서 국내에 특허출원(등

록)한 외국기관수는 한국, 미국, 일본, 유럽이 각각 3 9 1개,

9 7 5개, 32개, 228개이지만, 한국의경우과거에1 1 8개에 불

과하던외국기관수가최근에는5 0 9개로약 4배이상의증가

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나최근들어N T분야에참여하고

있는연구주체수가매우급증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기술 분야별로 집중하고 있는 특허전략분야를 살펴보면,

한국과일본은나노소자분야에서미국, 일본, 유럽을대상으

로상대적특허활동이활발한것으로나타났다.

나노소재분야는일본과유럽에서상대적인특허활동이활

발하지만, 바이오·보건분야및 나노기반·공정분야는전반

적으로 특허활동이부진한것으로나타났다. 미국은 나노소

재분야에서 전 세계 주요국을 대상으로 활발한 특허활동을

보여주고있으며, 유럽의경우나노바이오·보건분야가특화

기술로나타났으며특히일본과한국에서의특허활동이활발

한것으로조사되었다.

<표3. 전세계각국에출원(등록)된출원인국적별특허동향> 

미국(등록) 일본 유럽 한국

미국

일본

유럽

한국

그외국가

전체

1 5 , 2 2 1

( 6 9 . 0 % )

3 , 1 4 1

( 1 4 . 2 % )

2 , 5 5 4

( 1 1 . 6 % )

2 1 7

( 1 . 0 % )

9 1 9

( 4 . 2 % )

2 2 , 0 5 2

( 1 0 0 % )

2 9 0

( 4 . 5 % )

5 , 7 5 2

( 9 0 . 2 % )

2 3 0

( 3 . 6 % )

8 6

( 1 . 3 % )

1 8

( 0 . 3 % )

6 , 3 7 6

( 1 0 0 % )

2 , 3 7 3

( 3 9 . 3 % )

1 , 3 7 2

( 2 2 . 7 % )

2 , 0 4 8

( 3 4 . 0 % )

5 9

( 1 . 0 % )

1 7 9

( 3 . 0 % )

6 , 0 3 1

( 1 0 0 % )

4 3 9

( 1 8 . 4 % )

3 0 3

( 1 2 . 7 % )

4 4 4

( 1 8 . 6 % )

1 , 1 4 0

( 4 7 . 8 % )

6 0

( 2 . 5 % )

2 , 3 8 6

( 1 0 0 % )

출원국가

출원인국적

<표5. 국가별연구개발참여기관수의증가추이> 

구분

1. 구간정의: 한국, 일본, 유럽특허출원년도' 9 2 ~ ' 9 6년( 1구간), '97~2001년( 2구간)
미국특허등록년도 ' 9 4 ~ ' 9 8년( 1구간), '99~2003년( 2구간)

기업 1 9 1 3 1 1 1 2 9 7 7 1 , 9 8 5 1 , 0 0 8 2 6 6 4 0 8 1 4 2 2 4 5 4 0 0 1 5 5

공공기관 3 1 1 8 3 7 3 9 2 1 3 2 4 1 1 8 1 7 9

대학 1 1 5 1 4 1 5 4 2 7 4 1 2 0 5 1 8 1 3 1 2 2 6 1 4

개인/기타 1 1 4 3 9 4 2 8 2 7 9 4 9 7 2 1 8 2 9 7 7 4 8 2 5 4 8 2 3

합계 3 4 5 9 6 5 6 2 1 , 4 4 7 2 , 7 9 5 1 , 3 4 8 3 1 3 5 2 7 2 1 4 2 9 0 4 9 1 2 0 1

외국기관수 1 1 8 5 0 9 3 9 1 6 3 1 1 , 6 0 6 9 7 5 1 0 0 1 3 2 3 2 4 8 7 7 1 5 2 2 8

1구간 2구간 증가수 1구간 2구간 증가수 1구간 2구간 증가수 1구간 2구간 증가수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순위

<표4. 출원(등록)대상국가의국적별특허건수비교> 

1 한국 1 , 1 4 0 미국 1 5 , 2 2 1 일본 5 , 7 5 2 미국 2 , 3 7 3

2 미국 4 3 9 일본 3 , 1 4 1 미국 2 9 0 일본 1 , 3 7 2

3 일본 3 0 3 프랑스 8 4 0 독일 1 1 3 독일 6 9 4

4 프랑스 1 6 3 독일 7 2 6 한국 8 6 프랑스 6 0 9

5 독일 1 5 0 캐나다 3 4 7 프랑스 6 8 스위스 1 6 6

6 스위스 3 1 영국 2 3 5 영국 1 5 영국 1 6 2

7 영국 2 7 한국 2 1 7 스위스 9 네덜란드 1 1 3

8 네덜란드 2 5 대만 2 0 4 이탈리아 9 이탈리아 9 0

9 캐나다 1 7 네덜란드 1 6 0 스페인 5 캐나다 6 3

1 0 스웨덴 1 2 스위스 1 5 5 이스라엘 4 벨기에 6 1

1 1 호주 1 1 이탈리아 1 1 9 캐나다 4 한국 5 9

1 2 러시아 9 이스라엘 1 0 5 네덜란드 2 스페인 4 6

1 3 이탈리아 9 스웨덴 8 1 대만 2 이스라엘 3 5

1 4 노르웨이 8 호주 8 0 러시아 2 스웨덴 2 9

1 5 벨기에 7 벨기에 5 1 벨기에 2 호주 2 2

1 6 핀란드 5 덴마크 3 9 스웨덴 2 핀란드 2 0

1 7 룩셈부르그 5 싱가포르 3 9 인도 2 오스트리아 1 6

1 8 이스라엘 4 핀란드 3 9 중국 2 러시아 1 2

1 9 남아공 4 노르웨이 3 7 핀란드 2 아일랜드 1 2

2 0 대만 4 아일랜드 3 6 싱가포르 1 대만 8

기타 1 3 기타 1 8 0 기타 4 기타 6 9

한국특허 미국특허 일본특허 유럽특허

2 , 3 8 6건합계 2 2 , 0 5 2건 6 , 3 7 6건 6 , 0 3 1건

국가 건수 국가 건수 국가 건수 국가 건수

<그림4. 연구개발참여기관수의증가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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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체의특허전략분야를살펴보면,한국의기업은유럽

에서 특허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며, 공공기관은 미국을,

대학과 개인은일본을주요 대상으로 특허출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의공공기관은주요국(미국, 일본, 유럽)에서

특허활동이저조하나, 대학은자국뿐만아니라일본및 유럽

에서도활발한것으로나타났다.

유럽의기업은미국과일본에서특허활동이상대적으로활

발하며, 대학은 일본을주요대상으로 특허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의 공공기관은주요국(미국, 일본, 유럽)에서특

허활동이활발하나, 대학의 경우주요국에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출원인으로는 I B M과 N E C이며, 이들회사는 N T분야

전 세계 기술혁신 리더로자국을제외한유럽(IBM: 118건,

NEC: 70건)과한국(IBM: 38건)에서도특허출원(등록)이활발

한것으로나타났다. 국가별기술혁신리더는미국은I B M사,

일본은 H i t a c h i사, 프랑스는 L ' O r e a l사, 한국은삼성SDI 등으

로나타나유럽을제외하고는I T관련대기업이상위1위를차

지하였으며, 한국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

원, 한국화학연구원등의공공기관부분의특허활동이활발한

것이특징이다.

Ⅲ N T분야한국의국제경쟁력

1. NT분야한국의위치

한국의 N T분야의위치를타 산업과비교하였을때 N T분

야는성장가능성이매우큰기술분야인것으로판단된다.특

정국가가 전체 산업분야 중에서상대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기술분야를뜻하는상대중요도와전체산업분야에서상대적

인 성장분야를의미하는상대성장률로본 한국에서의N T산

업의위치는전체산업분야에서상대적으로미약하지만성장

가능성이매우큰분야로나타났다.

특히 I T분야는한국에서 강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

분석되고있으며, BT분야는전체산업분야에서차지하는위

치가미약하고, 성장률도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파악되었다.

<그림5. 전세계주요국의분야별특허활동동향> 

<그림6. 연구주체별주요국의특허활동동향> 

3) University of California : 1868년창설된미국C a l i f o r n i a州에있는9개의캠퍼스로이루어진주립(州立)종합대학군의총칭으로버클리·데이비스·어번·로스앤젤

리스( U C L A)·리버사이드·샌디에고·산타바바라·산타크루스, 그리고샌프란시스코등에캠퍼스를가지고있는종합대학

순위

<표6. 전세계국가별기술혁신리더Top10> 

미국 일본 유럽 한국

특허권자 건수 출원인 건수 출원인 건수 출원인 건수

1 I B M 6 4 2 H i t a c h i 5 0 8 L ' O r e a l ( F R ) 2 2 6 삼성S D I 1 1 5

2 X e r o x 5 6 0 N E C 2 4 3 X e r o x 1 2 2 로레알 9 3

3 3 M 5 0 3 J E O L 2 2 9 I B M 1 1 8 L G전자 8 3

4 N E C 4 3 3 S O N Y 2 1 0 1 1 7 삼성전자 7 6

5 M o t o r o l a 3 1 8 C A N O N 2 0 7 1 0 8 7 6

6 2 9 4 2 0 1 C A N O N 1 0 5 5 6

7 2 8 5 S e i k o 1 7 6 8 7 5 4

8 T o s h i b a 2 8 5 O L Y M P U S 1 7 1 7 6 3 9

9 2 5 2 1 5 4 N E C 7 0 I B M 3 8

1 0 2 4 2 F U J I T S U 1 3 6 H i t a c h i 6 8 일진나노텍 3 3

Matsushita 
E l e c t r i c
E a s t m a n
K o d a k

Micron 
T e c h n o l o g y

Advanced 
Micro Devices
E a s t m a n
K o d a k

University of
C a l i f o r n i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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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한국의전산업에서N T분야의위치> 

[출처: STEPI. 주요신기술의혁신추이및경쟁력분석.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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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N T분야의위치를과학기술과비교분석하였을때,

한국의연구개발은비교대상국중에서과학과기술의연계성

이 낮은국가로조사되었다. 이는연구개발수행전 관련논

문, 특허에대한선행기술조사활동및우수기술에대한인용

이주요국가와비교하여미흡한것으로판단된다. 반면, 캐나

다는 기초과학과 응용기술과의 상호 연계성이 높은 국가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캐나다의 경우 D-Wave Systems,

Factors R&D Technologies 등 기업과개인부문에서여타국

가보다논문을폭넓게활용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드러났다.

시장확보 측면에서 한국의 N T분야의 위치를 살펴보면,

2 0 0 0년 기준전후 4년간의시장확보변화추이에서미국은

N T분야의시장을선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시장력이

크게증가하고있는국가로는독일, 네덜란드, 벨기에등의유

럽국가이며, 한국은다소상승곡선을그리고있으나, 절대적

인측면에서미국과비교하면한국은시장확보측면에서미

국과약3배이상의차이를보이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시장력에대한전체평균( 1 0 . 7 6 )을상회하는국가는네덜란

드, 미국, 영국, 캐나다및호주등으로유럽과북미국가들위

주이지만호주의시장력이돋보인다. 이는호주의S i l v e r b r o o k

R e s e a r c h사의 해외특허출원과 특허라이센싱이 활발하게 진

행되고있기때문인것으로파악되었다.피인용에대한전체

평균( 5 . 9 7 )을 상회하는 국가로는 네덜란드와 미국으로 특허

의질적수준이높은국가이며, 미국과네덜란드는질적수준

이높은특허로전세계의시장을공략하고있는국가이며한

국은질적수준이낮으며시장력이적은국가로분석되었다.

2. 한국의기술영향력과그수준

전 세계의기술흐름을살펴본결과,N T분야기술의흐름

은미국을중심으로움직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전세계

국가가미국의기술을인용하고있으며, 미국은특허출원시

전세계국가의특허를모니터링하여자국내기술혁신을수

행하고있으며, 한국은 특허출원전미국( 4 9 . 9 % )과 일본( 3 1 . 2 % )

의특허를약8 0 %이상인용하고있으며, 특허등록후에는

미국, 일본, 대만, 독일등이한국의특허를모니터링하고있

는것으로파악되었다.

자국의기술을혁신활동에이용하고있는국가(기술자립

도가큰국가)는미국과일본이며프랑스, 독일역시타국가

에비해기술자립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 NT분야에서한국은현재연구개발의기간이짧고기

술영향력이미약한것으로분석되었다. 연구개발당시인용

한선행기술을의미하는Backward Citation은수치가낮을수

록기술초기단계이며, 높을수록연구개발기간이오래된국

가로한국의N T분야는연구개발기간이짧으며, 영국은 N T

분야의연구개발기간이가장오래된국가로조사되었다. 

연구개발성과가신규기술개발에얼마나영향을주었는지

는의미하는Forward Citation은그수치가낮을수록영향력

<그림8. NT분야주요국가별연구개발방향> 

<그림9. 시장확보측면에서본각국의시장력변화추이> 

<그림10. 주요국가별시장력과피인용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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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또한등록건수순위는7위이나특허가피인용되는횟

수는1 2위이며피인용되는비율도여타국가와비교하여낮게

나타났다.

반면, 산업구조가 한국과유사한대만은미국특허출원강

화정책4 )을 기반으로 양적인 측면( 2 , 2 0 4건)에서는 한국과 유

사한 수준이고 질적인측면(인용)에서는 한국보다 2단계 높

게 나타나고있다. 그리고, 질적 수준이높게평가된국가인

네덜란드, 스위스의추이를살펴본결과네덜란드는최근들

어 피인용점유율이 다소줄어들었으나, 스위스는 질적성장

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이 약하고높을수록영향력이강하다는것을의미하는것으

로한국은기술영향력이약하며, 네덜란드는기술영향력이

매우높은국가로나타났다. 따라서한국은현재까지연구개

발 초기단계이고 기술 영향력에서도 아직은미약한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등록건수대비피인용빈도로본 국가별분포를살펴

보면, 미국은 양적·질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피인용되는횟수가7 9 %로타국가보다훨씬앞선N T분

야의리더이다. 일본은미국보다는뒤쳐져있지만전세계의

2위이고다음으로프랑스, 독일이며, 특히독일의경우최근

급속한양적·질적성장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한국은전 세계에서기술수준이매우낮은것으로평가되

지만, 꾸준한양적·질적성장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분석

<그림11. 인용분석을통한국가별기술위치와영향력> 

4) 「대만의특허출원정책과그성과」(STEPI, 2003)

특허출원전인용한특허의특허권자국적 특허등록후피인용된특허의특허권자국적

<표7. 국가간상호기술의흐름> 

C H N L T W K R G B C A D E F R J P U S 국적 U S J P F R D E C A G B K R T W NL     CH

0.9 0.5 0.7 0.4 1.9 1.0 4.2 1.6 1 5 . 3 70.2 미국 78.7 9.4 1.0 2.5 1.1 0.9 1.4 1.4 0.5     0.5

0.3 0.1 1.1 1.5 0.9 0.6 2.5 1.2 49.8 40.4 일본 44.1 41.3 0.8 2.2 0.8 0.4 4.7 2.8 0.5     0.2 

1.1 0.5 0.6 0.4 2.1 0.9 5.5 20.9 15.9 48.8 프랑스 52.6 9.5 21.7 6.1 1.2 1.5 0.9 1.1 1 . 2 0.7 

1.1 0.9 0.6 0.5 2.0 1.3 17.3 2.8 16.5 53.0 독일 55.2 10.1 1.4 20.0 0.9 1.3 1.3 1.7 0.8     2.5 

0.5 0.4 0.2 0.3 3.1 5.9 3.7 2.8 1 5 . 4 61.0 캐나다 62.7 7.2 1.6 2.5 17.2 1.5 1.1 1.6 0.5     0.5 

0.6 0.5 0.3 0.1 7.9 2.1 5.2 2.8 14.4 60.2 영국 54.1 21.9 1.1 5.6 2.0 8.4 1.4 0.9 0.3     0.4 

0.2 0.1 3.2 6.6 1.1 1.4 2.6 1.3 31.2 49.9 한국 46.1 20.7 0.5 2.0 2.5 - 18.0 6.9 0.7     0.5 

0.6 0.2 13.7 5.2 0.9 0.6 1.0 1.0 22.2 51.5 대만 45.7 15.1 0.6 1.6 1.1 0.1 10.5 22.0 0.3      -

2.1 6.8 0.4 0.4 3.3 1.7 8.6 2.6 13.9 53.3 네덜란드 85.1 2.7 0.8 1.6 0.9 2.0 0.5 0.2 3.5     0.1 

10.3 0.6 0.2 0.4 3.1 1.1 5.3 1.6 15.4 57.4 스위스 60.4 7.6 3.8 7.0 2.0 0.9 0.3 0.5 1 . 4 9.6 

※본그래프를보는방법은표가운데국가는나노관련특허를등록한출원인의국적을의미하고이를기준으로좌우측을해석함
☞좌측상단에있는국가는특허출원전인용한선행문헌의출원인국적을의미하며, 우측상단에있는국가는등록된특허를피인용한출원인국적을의미함
☞화살표는좌측상단국가의선행문헌을인용하여나노관련특허를생산하고우측상단의국가들에게기술적파급을보여주는기술적순환구조를의미함
☞표안좌측의숫자는인용한특허의국가별점유율을표시한것이고, 우측의숫자는피인용한특허의국가별점유율을표시한것임

: 기술적자립도를의미함

<그림12. 구간별특허등록점유율과피인용점유율의국가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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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시장을확보하였는지를 살펴보는 시장력(PFS; Patent

Family Size) 순위에서는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의

순서로나타나고있으며한국은1 1위 국가로조사되었고, 국

가의 기초과학력을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과학력( S S ;

Science Strength) 순위에서는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등의

순서로나타났으며한국은8위국가로조사되었다.

이러한우리나라의 N T분야 연구개발 지표는 현재로써는

그리나쁜수준은아닌것으로파악될수있다. 그러나, 질적

인특허의확보가다소저조한점, 즉다시말하면국내의연구

개발수준은활발하나해외에출원하는기술은저조하여국

제특허나미국특허획득이저조한점을지적할수있다. 또한,

N T분야는 기초과학이바로산업과연계되는분야로기초학

문을연구하는대학의역할이매우중요하나그렇지못한것

으로드러났으며, 특히 연구개발초기단계에서 정부의 투자

가 매우중요하나정부의투자를대변하는공공기관의연구

성과는타 선진국과비교하여효율성이다소뒤처지는것으

로드러났다. 특히N T분야후발주자인우리나라는각기술분

야별연구주체의선택과집중에의한연구개발이타 국가에

비해역할분담이명확하지않은것으로드러나는등N T분야

의연구개발에있어몇가지문제점이나타났다.

하지만, NT분야는연구개발이시작되는단계이기에, 객관

적인데이터를활용한본분석을통해정책을입안하는입안

자는 ①「N T분야 지적재산권 확보방안」, ②「N T분야 기술분

야별선택과집중방안」, ③「국제공동연구 등을통한 기술력

증진방안」, ④「기술분야별 연구주체간 효율적인 역할 분담

방안」, ⑤「대학의기초과학진흥방안」, ⑥「연구기획시특허정

보활용방안」등을수립하여차기2단계“나노기술종합발전

계획”에 반영함으로써우리나라의N T분야연구개발수준을

한단계업그레이드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Ⅳ. 결론및시사점

지금까지특허를통한다양한접근과시도를통해우리나

라의연구개발성과와그수준을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다

양한 분석결과를 요약하여 우리의 N T분야 국가 경쟁력을

S c o r e b o a r d로표시하면다음표와같이표시할수있다.

즉, 상위 1 2개 국가를대상으로양적·질적수준을고려한

기술력(TS; Technology Strength) 순위에서는미국이1위, 일

본이 2위, 다음으로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캐나다, 영국등

의순서로나타났으며, 한국은1 0위에랭크되었다. 또한한국

은 다등록순위7위국가이지만, 피인용분석을통한특허의

영향력(PII; Patent Impact Index) 순위에서는1 2위국가로나

타났으며, 네덜란드가가장영향력있는특허를보유한것으

로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미국, 영국, 일본, 대만, 스위스등

의순서로조사되었다.

연구개발결과를해외에특허출원하여세계적으로어느정

<표8. 미국특허에서국가별기술수준순위> 

순위

1 미국 4 , 2 2 5 미국 9 , 4 2 5 네덜란드23.56 미국 2.75 미국 4 7 5 0 . 6 3미국 10673.50 

2 일본 9 3 8 일본 1,952 스웨덴13.00 대만 2 . 5 3 일본 6 6 2 . 6 4 일본 1 7 0 1 . 1 8

3 프랑스 2 4 1 프랑스 5 3 5 미국 12.25 핀란드2.21 프랑스1 2 3 . 1 3독일 3 0 6 . 8 3

4 독일 1 6 0 독일 5 2 6 핀란드 10.33 스위스2.19 독일 98.18 프랑스2 8 4 . 9 7

5 캐나다 8 5 캐나다 2 3 9 룩셈부르그 9.90 호주 2.19 네덜란드84.32 대만 173.21 

6 영국 6 6 한국 1 9 2 대만 9.71 아일랜드 2.16 캐나다74.69 캐나다153.42 

7 스위스 4 0 대만 1 6 6 캐나다 9.58 일본 2.11 영국 41.11 한국 117.54 

8 네덜란드 3 9 영국 1 3 8 이스라엘 9.54 싱가포르 1.83 대만 24.96 스위스93.20 

9 이탈리아 3 6 네덜란드 1 0 6 일본 7.70 노르웨이 1.83 스위스23.95 영국 77.53 

1 0 대만 2 8 스위스 1 0 3 영국 6.79 이스라엘 1.64 이스라엘22.75 호주 56.09 

1 1 이스라엘 2 6 이스라엘 7 7 벨기에 6.75 캐나다 1.56 이탈리아20.28 이스라엘 51.96 

1 2 한국 2 2 이탈리아 7 4 독일 6.69 한국 1.48 스웨덴 16.70 네덜란드 39.18 

1 3 스웨덴 1 4 스웨덴 6 4 스위스 6.53 독일 1.41 한국 9.27 이탈리아 32.58 

1 4 덴마크 1 1 호주 6 2 호주 6.45 영국 1.36 룩셈부르그 9.08 스웨덴 30.11 

1 5 호주 1 1 벨기에 4 1 이탈리아 6.14 프랑스 1.29 핀란드8.53 아일랜드 27.63 

1 6 룩셈부르그 1 0 싱가포르 3 5 프랑스 5.57 스웨덴 1.14 호주 6.51 싱가포르 26.39 

1 7 핀란드 9 아일랜드 3 1 덴마크 5.09 이탈리아 1.07 덴마크 5.14 핀란드 25.57 

1 8 벨기에 8 노르웨이 2 9 스페인 4.83 벨기에0.90 벨기에4.95 노르웨이 21.86 

1 9 노르웨이 6 핀란드 2 8 한국 4.59 네덜란드 0.90 스페인 2.66 벨기에15.26 

2 0 스페인 6 덴마크 2 2 노르웨이 0.50 덴마크 0.77 노르웨이 0.28 덴마크 7 . 0 1

9́ 4 ~́ 9 8 9́ 9 ~ 2 0 0 3 9́ 4 ~́ 9 8 9́ 9 ~ 2 0 0 3 9́ 4 ~́ 9 8 9́ 9 ~ 2 0 0 3

특허등록건수 피인용비 기술력지수

<표9. 주요국의기술경쟁력종합순위> 

기술력 건수 영향력 시장력 과학력

1 0 0건이상 T S P N P I I P F S S S

미국 1 1 2 4 1

일본 2 2 4 1 0 2

캐나다 6 5 7 1 3

네덜란드 5 9 1 2 7

영국 7 6 3 3 6

프랑스 3 3 9 6 5

독일 4 4 1 1 9 4

스위스 9 1 0 6 7 1 1

대만 8 8 5 1 2 1 0

이스라엘 1 1 1 2 8 5 9

한국 1 0 7 1 2 1 1 8

이탈리아 1 2 1 1 1 0 8 1 2

※특허건수는제1 특허권자를기준으로함
※구간 구분은 미국등록년도를 기준으로 2 0 0 3년에서 1 0년간( ' 9 4 ~ 2 0 0 3년)을 5년단위
('94~98, '99~2003)로나누어서분석함
※피인용비(CR ; Citation Rate) : Forward Citation을이용하여본특허가 차후에발생
하는특허에 얼마나응용되고있는지에대한특허의 유용성을파악하는지표로서, 피인
용비( C R )가높다는것은본특허가다른기술혁신에미치는영향력이높다는것을의미함
※기술력지수(TS; Technology Strength) : 특정국가(또는연구주체)의영향력지수( P I I )에
특허건수의가중치를곱한값으로써기술력지수가클수록기술력이높음을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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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개요

본 분석보고서는 N T분야특허분석보고서에서소개된내

용 중에서미국특허를 중심으로 한국의특허활동이 활발한

나노소자와나노소재분야의세부기술분야와국가별특허활

동이활발한기업과공공기관의세부기술분야에대해서다

루기로한다.

기술분류체계는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상의 나노기술 분

류체계를기반으로하여나노기술전문가그룹1 )의 자문을통

해결정한것이며, 총1 5개세부기술분류를나노소자, 나노소

재, 나노바이오·보건, 나노기반·공정분야로구분하였다.

Ⅱ. 나노소자

1. 나노전자소자

1) 연도별특허동향

나노전자소자기술의미국특허는 ' 9 8년 이후부터급증하고

있다. 이는 ' 9 8년 이후미국, 일본의미국특허급증과함께대

만, 한국, 독일등여타국가의미국특허가동반상승했기때문

이다.

2) 특허점유율

주요국가로는미국( 1 , 7 8 8건, 60.1%)과 일본( 7 7 4건, 26%)

으로나노전자소자기술특허점유율의약8 6 %를장악하고있

다. 특히한국은N T분야전체에서다등록7위국가이지만, 나

노전자소자기술에서는다등록 4위국가로주요경쟁국에비

해특허활동이활발함을반영하고있다.

특허정보전략팀
류장환

N T분야세부기술별
특허동향분석

1) 특허청의N T관련기술분야심사관2인과N T분야산·학·연전문가8인으로구성

<표1. 15개세부기술분류체계> 

나노소자 나노소재 나노바이오ㆍ보건 나노기반ㆍ공정

•나노전자소자

•나노정보저장

•나노광소자

•나노분말소재

•고기능성소재

•전자응용소재

•촉매ㆍ기공소재

•환경ㆍ에너지소재

•나노바이오물질제조

• 의약ㆍ약물전달시스템

•분석ㆍ진단ㆍ치료

•나노측정ㆍ조작기술

•나노물리ㆍ화학공정

•나노패터닝공정

•나노전산모사

<그림1. 나노전자소자기술연도별특허동향> 

<그림2. 나노전자소자기술국가별점유율> 

※분석기간은 ' 9 1 ~ 2 0 0 3년이고제1 특허권자국적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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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활동지수

' 9 1 ~ 2 0 0 3년 동안나노전자소자기술에서특허활동이가장

활발한국가는특허활동지수가 평균( 1 )이상인싱가포르, 대

만, 한국, 일본등의아시아국가들로나타났다. 특히, 싱가포

르의경우전체특허건수( 3 9건) 대비나노전자소자기술( 1 8건)이

차지하는비율이약 4 6 %로중점연구분야인것으로조사되었다.

4) 기술영향력

나노전자소자기술에서기술영향력이높은국가로는영국,

이스라엘, 미국으로나타났으며, 특히영국의경우특허점유

율(0.7%) 및특허활동지수( 0 . 6 )는 비교대상국보다낮지만기

술영향력부문에서는미국, 일본보다앞서고있음을알수있

었다. 이는영국의Cambridge Research & Instrumentation사

와 Cambridge Display Technology사등에서우수한특허를

보유하고있기때문으로조사되었다.

5) 기술력순위

본분석은국가별특허건수총합이1 0건이상인국가를선

정해서 Nanotechnology Strength Indicator: International

Rankings Based on US Patents(Dora Marinova2 )와 M i c h a e l

M c A l e e r3 )가주요국가별나노기술특허분석을위하여사용)

논문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기 논문에서는 특히

TS(Technological Specialization), PS(Patent Share),

CR(Citation Rate), RAP(Rate of Assigned Patents)의4개 지

표를이용하여나노기술력을상대적으로평가하고있으며, 4

개의지표에서구한값을통해서국가별순위를작성하고이

를 비교하여상대적인나노기술력을평가하는분석방법을

제시하고있다.

국가별 특화기술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T S( T e c h n o l o g i c a l

S p e c i a l i z a t i o n )지수4 )에서는싱가포르( 3 . 4 2 )가 상위 국가로 나

타났고, 국가별 기술 분야에 대한 질적 지표로 사용되는

CR(Citation Rate)지수에서는영국( 1 6 . 8 5 )이 상위 국가로 조

사되었으나, 한국( 1 . 6 5 )은 선정국가중최하위를차지하였다.

국가별기술분야에대해서양도된특허5 )의상업적이용을파

악하는지표로사용되는 RAP(Rate Of Assigned Patent)지수

에서핀란드( 1 . 1 8 )가상위국가로나타났다.

<그림3. 나노전자소자기술의특허활동지수> 

※분석기간은 ' 9 1 ~ 2 0 0 3년이고제1 특허권자국적기준임

<그림4. 나노전자소자기술의기술영향력지수> 

※분석기간은 ' 9 1 ~ 2 0 0 3년이고제1 특허권자국적기준임

2) 호주Murdoch 대학의ISTP(Institute for Sustainability and Technology Policy; 1988년사회전분야의이익을위하여과학과기술의영향및역할의원활한이해를

돕고자하는취지에서설립) 교수, http://wwwistp.murdoch.edu.au/

3) 호주Western 대학경제학부교수, http://www.econs.ecel.uwa.edu.au/economics/Default.htm

4) 해당기술분야에대한해당국가의특화정도를살펴보기위한지표

5) 양도된특허란발명자(개인)에의해등록된특허가기업에게이전된특허를말하는것으로상업화를목적으로기업에서양수했다는것을의미하며이에양도된

특허는실질적인상업성을나타낸다고할수있음.「Firestone 1971」

<그림5. 특허통계분석을통한나노기술력지표> 

<표2. 싱가포르의세부기술분야별특허건수> 

국적
나노전

자소자

나노정

보저장

나노분

말소재

고기능

소재

촉매·

기공소재

나노측정

조작기술

나노물리

화학공정

나노패터

닝공정

나노전

산모사
합 계

싱가포르 1 8 2 2 4 1 8 1 2 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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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노정보저장소자

1) 연도별특허동향

나노정보저장소자기술은최근 2 0 0 3년 미국특허건수가전

년도와대비하여급증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이는미국과

일본기업의특허등록이 2 0 0 2년 대비 약 2배정도급증했기

때문이며, 특히 주요 특허권자로 미국의 IBM, Micron

Technology, Seagate Technology사와일본의T D K사로조사

되었다.

2) 특허점유율

일본의특허점유율이 3 5 % ( 4 4 0건)로 미국(55.8%, 702건)

을 제외하고가장많은특허등록이이루어지고있는국가이

다. 다음으로독일( 2 3건), 이탈리아( 2 1건), 대만( 2 0건), 프랑스

( 1 4건) 등의순서이고한국은1 3건으로약 1 %대의점유율을

보이고있다. 한국은N T분야전체에서다등록7위국가로나

노정보저장기술에서도동일한순위를기록하였다.

3) 특허활동지수

' 9 1 ~ 2 0 0 3년 동안 나노정보저장소자기술에서 특허활동이

가장활발한국가는특허활동지수가평균( 1 )이상인이탈리아,

일본, 대만, 호주, 한국등으로조사되었으며, 이탈리아의경

우 SGS-Thomson Microelectronics와 S T M i c r o e l e c t r o n i c s사의

특허활동이상대적으로활발하기때문인것으로나타났다.

4) 기술영향력

나노정보저장소자기술의기술영향력지수는미국이1 . 2 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대표기업인 IBM, Micron

T e c h n o l o g y사에서우수특허를보유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

었다. 이에반해특허활동지수가높게나타난이탈리아, 일본,

호주, 한국은양적성장은활발하나질적인측면에서는미흡

한것으로조사되었다.

<표3. 나노전자소자기술의기술력지표> 

국가
건수총합

( r a n k )

T S

( r a n k )

P S

( r a n k )

C R

( r a n k )

R A P

( r a n k )

※분석기간은 ' 9 1 ~ 2 0 0 3년이고제1 특허권자국적기준임

<그림6. 나노정보저장소자기술의특허동향> 

<그림7. 나노정보저장소자기술의국가별점유율> 

※분석기간은 ' 9 1 ~ 2 0 0 3년이고제1 특허권자국적기준임

<그림8. 나노정보저장소자기술의특허활동지수> 

※분석기간은 ' 9 1 ~ 2 0 0 3년이고제1 특허권자국적기준임

미국

일본

대만

한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

이탈리아

핀란드

이스라엘

네덜란드

1,788  (1)

774  (2)

83  (3)

63  (4)

59  (5)

54  (6)

26  (7)

20  (8)

18  (9)

16 (10)

13 (11)

13 (12)

13 (13)

60.1%  (1)

26.0%  (2)

2.8%  (3)

2.1%  (4)

2.0%  (5)

1.8%  (6)

0.9%  (7)

0.7%  (8)

0.6%  (9)

0.5% (10)

0.4% (11)

0.4% (12)

0.4% (13)

0.87  (8)

1.83  (5)

3.02  (2)

2.15  (4)

0.60 (10)

0.48 (13)

0.56 (12)

0.63  (9)

3.42  (1)

1.00  (6)

2.47  (3)

0.92  (7)

0.60 (11) 

7.45  (4)

5.20  (8)

5.46  (7)

1.65 (13)

4.37 (10)

6.11  (6)

4.62  (9)

16.85  (1)

2.78 (12)

6.56  (5)

8.46  (3)

11.08  (2)

4.00 (11)

1.01  (7)

1.02  (6)

1.02  (5)

1.03  (4)

1.11  (2)

0.89  (9)

0.96  (8)

0.50 (13)

1.06  (3)

0.80 (11)

1.18  (1)

0.87 (10)

0.6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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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력순위

본분석은국가별특허건수총합이1 0건이상인국가를선

정해서 분석을실시하였다. 국가별 특화기술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TS(Technological specialization)지수에서는이탈리

아( 3 . 1 )가상위국가로나타났다. 국가별기술분야에대한질

적지표로사용되는CR(Citation Rate)지수에서는미국( 7 . 9 8 )

이 상위 국가로나타났고, 한국 C R지수가 1 . 3 8로 선정국가

중최하위를차지하였으며, 인접국인대만( 6 . 1 )과 비교해서도

많은격차를보이고있다. 국가별기술분야에대해서양도된

특허의상업적이용을파악하는지표로사용되는 R A P ( R a t e

Of Assigned Patent)지수에서는독일( 1 . 4 4 )이 상위국가로조

사되었다.

3. 나노광소자

1) 연도별특허동향

나노광소자기술은 ' 9 1 ~ 2 0 0 3년까지매년꾸준한증가세를

나타내고있다. 특히, 2003년에미국, 일본을비롯한프랑스,

독일, 한국, 캐나다등 여타국가의특허등록이동반상승하고

있기때문인것으로조사되었다.

2) 특허점유율

주요 국가로는 미국( 1 , 7 2 4건, 65.8%)을 제외하고 일본

2 1 . 7 % ( 5 6 8건), 프랑스 2 . 2 % ( 5 8건), 독일 2 . 1 % ( 5 6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N T분야 전체에서 다등록 7위 국가이지

만나노광소자기술에서는다등록5위를기록하였다.

3) 특허활동지수

9 1 ~ 2 0 0 3년 동안나노광소자기술에서특허활동이가장활

발한국가는특허활동지수가 평균( 1 )이상인 한국, 이스라엘,

일본, 영국으로나타났다. 반면, 나노전자소자및나노정보저

장소자기술에서의 특허활동이 활발한대만은나노광소자기

술에서는특허활동이미진한것으로조사되었다.

<그림9. 나노정보저장소자기술의기술영향력지수> 

※분석기간은 ' 9 1 ~ 2 0 0 3년이고제1 특허권자국적기준임

<표4. 나노정보저장소자기술의기술력지표> 

국가
건수총합

( r a n k )

T S

( r a n k )

P S

( r a n k )

C R

( r a n k )

R A P

( r a n k )

※분석기간은 ' 9 1 ~ 2 0 0 3년이고제1 특허권자국적기준임

<그림10. 나노광소자기술특허동향> 

<그림11. 나노광소자기술의국가별특허점유율> 

※분석기간은 ' 9 1 ~ 2 0 0 3년이고제1 특허권자국적기준임

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대만

프랑스

한국

702 (1)

440 (2)

23 (3)

21 (4)

20 (5)

14 (6)

13 (7)

0.81 (5)

2.46 (2)

0.56 (6)

3.1 (1)

1.72 (3)

0.29 (7)

1.05 (4)

55.8% (1)

35.0% (2)

1.8% (3)

1.7% (4)

1.6% (5)

1.1% (6)

1.0% (7)

7.98 (1)

4.73 (3)

2.87 (5)

2.95 (4)

6.10 (2)

2.79 (6)

1.38 (7) 

1.02 (3)

0.98 (6)

1.44 (1)  

1.00 (4)

1.05 (2) 

0.82 (7)

1.0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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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나노소재

1. 나노분말소재

1) 연도별특허동향

나노분말소재기술은매년꾸준한증가세를나타내고있다.

특허등록 국가수가 ' 9 6년 이전 1 8개국에서 ' 9 6년 이후 1 4개

국으로증가하고 2 0 0 3년까지 다시 3 3개국으로 늘어나나노

분말소재에대한연구개발이매년확대되고있음을반영한다

할수있다. 특히, 미국, 일본, 독일의특허등록이매년꾸준한

증가세를유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4) 기술영향력

나노광소자기술에서는미국만기술영향력지수가1 이상으

로 여타국가에비해기술영향력이가장높은것으로분석되

었다. 이는미국의Transitions Optical, 3M, Xerox사에서우수

특허를 보유하고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반해 특허활동지수

가 1 이상으로 특허활동이활발한것으로나타난 한국, 이스라

엘, 일본, 영국의경우기술영향력은미흡한것으로조사되었다.

5) 기술력순위

본분석은국가별특허건수총합이1 0건이상인국가를선

정해서분석을실시하였다. 국가별 특화기술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TS(Technological specialization)지수에서는한국

( 1 . 7 4 )이 상위국가로나타나나노광소자기술이한국의특화

기술로분석되었다. 국가별기술분야에대한질적지표로사

용되는CR(Citation Rate)지수에서는미국( 7 . 3 6 )이 상위국가

로파악되었으며, 한국은C R지수가3 . 2 4로 선정국가중 9위

를차지하였다. 국가별기술분야에대해서양도된특허의상

업적 이용을 파악하는 지표로 사용되는 RAP(Rate Of

Assigned Patent)지수에서는 이탈리아( 1 . 8 3 )가 상위 국가로

조사되었다.

<그림13. 나노광소자기술의기술영향력지수> 

※분석기간은 ' 9 1 ~ 2 0 0 3년이고제1 특허권자국적기준임

<그림14. 나노분말소재기술연도별특허동향> 

<표5. 나노전자소자기술의기술력지표> 

국가
건수총합

( r a n k )

T S

( r a n k )

P S

( r a n k )

C R

( r a n k )

R A P

( r a n k )

※분석기간은 ' 9 1 ~ 2 0 0 3년이고제1 특허권자국적기준임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한국

캐나다

영국

이스라엘

네덜란드

대만

스위스

이탈리아

1,724  (1)

568  (2)

58  (3)

56  (4)

45  (5)

31  (6)

30  (7)

21  (8)

17  (9)

17 (10)

16 (11)

11 (12)

65.8%  (1)

21.7%  (2)

2.2%  (3)

2.1%  (4)

1.7%  (5)

1.2%  (6)

1.1%  (7)

0.8%  (8)

0.6%  (9)

0.6% (10)

0.6% (11)

0.4% (12)

0.95  (5)

1.52  (3)

0.51 (12)

0.65 (11)

1.74  (1)

0.75  (9)

1.07  (4)

1.68  (2)

0.89  (6)

0.70 (10)

0.87  (7)

0.78  (8)

7.36  (1)

5.01  (5)

5.05  (4)

3.95  (8)

3.24  (9)

4.90  (6)

5.23  (3)

1.48 (12)

2.76 (11)

3.24 (10)

4.75  (7)

5.82  (2)

1.04  (4)

1.03  (5)

0.94  (7)

0.76  (9)

1.05  (3)

0.74 (11)

0.45 (12)

0.75 (10)

1.06  (2)

1.00  (6)

0.76  (8)

1.83  (1)

<그림12. 나노광소자기술의국가별특허활동지수> 

※분석기간은 ' 9 1 ~ 2 0 0 3년이고제1 특허권자국적기준임

<표6. 나노분말소재기술의주요3국별시계열적동향> 

국적 1 9 9 11 9 9 21 9 9 31 9 9 41 9 9 51 9 9 61 9 9 71 9 9 81 9 9 9 2 0 0 02 0 0 12 0 0 22 0 0 3 합계

미국

일본

독일

5 4

3

1

4 1

1

2

4 9

6

2

7 9

3

3

5 4

4

2

8 9

6

7

8 0

8

7

8 8

1 0

5

1 2 2

1 9

1 0

1 2 6

9

1 3

1 4 5

2 5

9

1 7 4

2 5

1 6

2 0 8

3 2

2 0

1 , 3 0 9

1 5 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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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점유율

나노분말소재기술의 특허점유율에 있어서 미국이

7 1 . 6 % ( 1 , 3 0 9건)로 가장 많은 특허점유율을 보이고있으며,

나노소자분야와달리일본을비롯한독일 5 . 3 % ( 9 7건), 프랑

스 4 . 6 % ( 8 4건), 영국 1 . 4 % ( 2 6건) 특허점유율의총합이전체

의약 2 0 %에불과한것으로조사되었다. 이는미국의나노분

말소재기술연구개발비중이나노소자분야보다높게형성되

어있음을의미한다. 한국은N T분야전체에서다등록7위국

가이지만, 나노분말소재기술에서는이보다낮은다등록9위

를기록하였다.

3) 특허활동지수

' 9 1 ~ 2 0 0 3년 동안 나노분말소재기술에서는 이탈리아, 독

일,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스위스, 미국의특허활동지수가

평균( 1 )이상으로 특허활동이 매우 활발한국가로 나타난반

면, 한국과일본은나노분말소재분야의특허활동이비교대

상국중에서다소부진한것으로조사되었다.

4) 기술영향력

영국은 특허활동지수(1.3) 및 기술영향력지수( 1 . 2 4 )에서도

높게나타나고있으며, 이는양적성장과함께질적인성장도

함께이루어지고있음을반영한다하겠다. 특히, 영국의경우

Cambridge Display Technology사와 Imperial Chemical

I n d u s t r i e s사에서우수특허를보유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

다. 또한미국역시특허활동지수가평균( 1 )이상인국가로나

타나고있으며기술영향력지수에서도 1 . 1 6으로양적인성장

뿐만아니라질적인성장도동시에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

있었다. 미국의질적향상을이끄는주체는Rohm and Haas,

AMCOL International, Dow Chemical사등으로조사되었다.

5) 기술력순위

본분석은국가별특허건수총합이1 0건이상인국가를선

정해서분석을실시하였다. 국가별 특화기술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TS(Technological specialization)지수에서는이탈리

아( 1 . 9 3 )가 상위 국가로나타났다. 국가별 기술분야에대한

질적 지표로 사용되는 CR(Citation Rate)지수에서는 미국

( 5 . 7 7 )이상위국가로나타났으나, 한국은C R지수가1 . 2 0으로

선정국가 중 8위를차지하였다. 국가별 기술분야에 대해서

양도된 특허의 상업적 이용을 파악하는 지표로 사용되는

RAP(Rate Of Assigned Patent)지수에서는스위스( 1 . 4 0 )가 상

위국가로파악되었다.

<그림15. 나노분말소재기술의주요국가별특허점유율> 

※분석기간은 ' 9 1 ~ 2 0 0 3년이고제1 특허권자국적기준임

<그림16. 나노분말소재기술의특허활동지수> 

※분석기간은 ' 9 1 ~ 2 0 0 3년이고제1 특허권자국적기준임

<그림17. 나노분말소재기술의기술영향력지수> 

※분석기간은 ' 9 1 ~ 2 0 0 3년이고제1 특허권자국적기준임

<표7. 나노분말소재기술의기술력지표> 

국가
건수총합

( r a n k )

T S

( r a n k )

P S

( r a n k )

C R

( r a n k )

R A P

( r a n k )

※분석기간은 ' 9 1 ~ 2 0 0 3년이고제1 특허권자국적기준임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이탈리아

한국

스위스

대만

1,309  (1)

151  (2)

97  (3)

84  (4)

26  (5)

23  (6)

19  (7)

19  (8)

15  (9)

14 (10)

13 (11)

71.6%  (1)

8.3%  (2)

5.3%  (3)

4.6%  (4)

1.4%  (5)

1.3%  (6)

1.0%  (7)

1.0%  (8)

0.8%  (9)

0.8% (10)

0.7% (11)

1.04  (7)

0.58 (11)

1.61  (2)

1.21  (5)

1.34  (4)

0.8  (9)

1.43  (3)

1.93  (1)

0.83  (8)

1.09  (6)

0.77 (10)

5.42  (2)

2.68  (6)

2.97  (4)

2.49  (7)

5.77  (1)

3.26  (3)

2.79  (5)

0.89 (10)

1.20  (8)

1.14  (9)

0.54 (11)

1.03  (4)

1.03  (5)

0.90  (8)

1.12  (2)

1.08  (3)

0.47 (11)

0.79 (10)

0.95  (6)

0.88  (9)

1.40  (1)

0.9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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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노구조용6 )소재

1) 연도별특허동향

나노구조용소재기술은' 9 9년을전후로특허등록증가세가

뚜렷해지고있으며이는 ' 9 9년을전후하여한국을비롯한일

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등의특허등

록이동반상승했기때문으로조사되었다

2) 특허점유율

국가별특허점유율에있어서미국이7 3 . 6 % ( 3 , 9 3 6건)로여

타국가와비교해서높은점유율을나타내고있으며, 한국은

특허점유율이 0 . 6 % ( 3 4건)로 나노소자분야(1.8%, 121건)에

비해저조한특허점유율을나타내고있다.

3) 특허활동지수

' 9 1 ~ 2 0 0 3년 동안특허활동지수가평균( 1 )이상으로특허활

동이활발한국가는호주, 스위스, 독일, 영국, 미국으로나타

났다. 특히, 호주의경우는Silverbrook Research사의고기능

소재관련기술에서특허활동이활발하기때문인것으로조사

되었다. 반면, 캐나다, 일본, 프랑스, 한국은나노구조용소재

기술분야의특허활동이미진한것으로분석되었다.

4) 기술영향력

미국은 기술영향력지수가 1 . 1 6으로 여타국가와 비교하여

기술적우위를선점하고있다. 특히, 미국은특허활동지수에

서도평균( 1 )이상인국가로서나노구조용소재기술에서양적

성장뿐만아니라질적인수준도높은국가로판명되었다. 미

국의대기업인Xerox, 3M, Dow Chemical, Eastman Kodak사

등이양적성장과함께질적수준을향상시키고있는것으로

조사되었다.

6) 나노구조용소재기술은나노소재분야중에서고기능소재, 전자응용소재, 촉매·기공소재, 환경·에너지소재기술을총칭하는것임.「서상희(프론티어나노소재사

업단장) 2004」

<그림18. 나노구조용소재기술의연도별동향> 

<그림19. 나노구조용소재기술의국가별점유율> 

※분석기간은 ' 9 1 ~ 2 0 0 3년이고제1 특허권자국적기준임

<그림20. 나노구조용소재기술의특허활동지수> 

※분석기간은 ' 9 1 ~ 2 0 0 3년이고제1 특허권자국적기준임

<표8. 나노구조용소재기술의주요국가별시계열동향> 

국적 1 9 9 11 9 9 21 9 9 31 9 9 41 9 9 51 9 9 61 9 9 71 9 9 81 9 9 9 2 0 0 02 0 0 12 0 0 22 0 0 3합계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1 0

9

7

-

5

3

1

2 1

4

5

2

6

3

3

1 7

2

7

2

2

2

-

1 9

4

6

2

2

1

2

2 5

8

9

2

2

3

2

3 2

1 1

9

9

-

4

2

4 0

5

6

8

4

1

-

3 8

1 2

9

5

5

3

1

4 6

1 1

1 2

5

4

6

3

7 4

2 8

1 4

1 1

7

7

4

7 2

2 4

2 8

1 1

6

4

2

9 0

4 0

2 2

1 1

9

5

8

9 1

4 1

1 9

1 1

1 2

5

1 3

5 7 5

1 9 9

1 5 3

7 9

6 4

4 7

4 1

<그림21. 나노구조용소재기술의기술영향력지수> 

※분석기간은 ' 9 1 ~ 2 0 0 3년이고제1 특허권자국적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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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점유율

미국이 나노측정·조작기술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7 6 . 3 % ( 1 , 7 1 4건)로 여타국가에 비해 압도적인 특허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전체특허점유율이 0 . 5 % ( 1 1건)에 불과

하였으며, NT분야 전체에서 다등록 7위 국가이지만 나노측

정·조작기술에서는다등록1 0위국가로조사되었다.

3) 특허활동지수

' 9 1 ~ 2 0 0 3년 동안나노측정·조작기술에서이스라엘, 미국,

스위스, 캐나다, 영국은 특허활동지수가 평균( 1 )이상으로서

특허활동이매우활발한국가로나타났다. 반면, 한국( 0 . 5 )과

프랑스( 0 . 3 8 )는 특허활동지수가평균(1) 이하로나노측정·조

작기술의특허활동이부진한국가로조사되었다.

5) 기술력순위

본분석은국가별특허건수총합이1 0건이상인국가를선

정해서 분석을실시하였다. 국가별 특화기술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TS(Technological specialization)지수에서는덴마크

( 1 . 4 8 )가 상위국가로나타났다. 국가별기술분야에대한질

적지표로사용되는CR(Citation Rate)지수에서는미국( 6 . 6 4 )

이 상위국가로나타났으며, 한국은C R지수가1 . 1 5로선정국

가중 1 6위를차지하였다. 국가별기술분야에대해서양도된

특허의상업적이용을파악하는지표로사용되는 R A P ( R a t e

Of Assigned Patent)지수에서는아일랜드( 1 . 5 7 )가 상위국가

로나타났다.

Ⅳ. 나노기반·공정

1. 나노측정·조작

1) 연도별특허동향

나노측정·조작기술은 매해 점진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 일본을비롯한독일, 캐나다, 스위스등의특허등

록이동반상승했기때문으로분석되었다.

<그림22. 나노측정·조작기술의연도별동향> 

<표9. 나노구조용소재기술의기술력지표> 

국가
건수총합

( r a n k )

T S

( r a n k )

P S

( r a n k )

C R

( r a n k )

R A P

( r a n k )

※분석기간은 ' 9 1 ~ 2 0 0 3년이고제1 특허권자국적기준임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한국

호주

스웨덴

이스라엘

대만

이탈리아

덴마크

벨기에

아일랜드

3,936  (1)

575  (2)

199  (3)

153  (4)

79  (5)

64  (6)

47  (7)

41  (8)

34  (9)

27 (10)

26 (11)

23 (12)

17 (13)

17 (14)

14 (15)

12 (16)

11 (17)

73.6%  (1)

10.8%  (2)

3.7%  (3)

2.9%  (4)

1.5%  (5)

1.2%  (6)

0.9%  (7)

0.8%  (8)

0.6%  (9)

0.5% (10)

0.5% (11)

0.4% (12)

0.3% (13)

0.3% (14)

0.3% (15)

0.2% (16)

0.2% (17)

1.07  (8)

0.76 (13)

1.13  (6)

0.75 (14)

0.94 (11)

1.12  (7)

1.25  (5)

1.06  (9)

0.65 (15)

1.39  (2)

1.32  (3)

0.90 (12)

0.34 (17)

0.59 (16)

1.48  (1)

0.97 (10)

1.26  (4)

6.64  (1)

3.21 (10)

2.27 (14)

4.06  (6)

4.33  (4)

3.08 (12)

5.49  (2)

3.34  (8)

1.15 (16)

4.63  (3)

3.23  (9)

2.30 (13)

3.76  (7)

0.88 (17) 

3.14 (11)

1.50 (15)

4.09  (5)

1.09  (4)

0.99  (9)

0.95 (10)

0.87 (11)

0.24 (17)

0.74 (14)

1.02  (6)

1.14  (2)

1.10  (3)

0.84 (13)

1.08  (5)

1.00  (7)

0.85 (12)

0.74 (15)

1.00  (8)

0.48 (16)

1.57  (1)  

<그림23. 나노측정·조작기술의주요국가별점유율> 

※분석기간은 ' 9 1 ~ 2 0 0 3년이고제1 특허권자국적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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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영향력

나노측정·조작기술에서미국을제외한다른 국가들의기

술영향력은모두평균( 1 )보다낮게형성되고있었다. 특히, 한

국은주요비교대상국가중에서가장낮게나타났다. 프랑스

의 경우 <그림 2 9 >에서처럼 특허활동지수는미미하지만기

술영향력에있어서는미국다음으로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Societe de Production et de Recherches Appliquees사와

Commissariat a l 'Energie Atomique기관에서우수특허를보

유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조사되었다.

5) 기술력순위

본분석은국가별특허건수총합이1 0건이상인국가를선

정해서분석을실시하였다. 국가별 특화기술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TS(Technological specialization)지수에서는이스라

엘( 1 . 3 2 )이 상위 국가로나타났고, 국가별 기술분야에대한

질적 지표로 사용되는 CR(Citation Rate)지수에서는 미국

( 7 . 4 7 )이 상위국가로나타났다. 한국은 C R지수가1 . 5 5로 선

정국가중최하위를차지하였다. 국가별기술분야에대해서

양도된 특허의 상업적 이용을 파악하는 지표로 사용되는

RAP(Rate Of Assigned Patent)지수에서한국( 1 . 1 0 )이상위국

가로조사되었다.

2. 나노물리·화학공정

1) 연도별특허동향

나노물리·화학공정기술은 ' 9 4년부터 꾸준한 특허등록 증

가세를유지하고있다. 특히, '94년이후미국을포함한일본,

프랑스, 독일의특허등록이증가했기때문이다.

2) 특허점유율

나노물리·화학공정기술의주요출원국가는미국6 7 . 3 %

( 6 8 2건), 일본1 1 . 9 % ( 1 2 1건), 프랑스5 % ( 5 1건), 독일4 . 9 % ( 5 0

건) 순으로나타났으며, 한국은8건의특허등록이이루어지고

있고전체특허점유율의0 . 8 %를차지하였다.

<그림25. 나노측정·조작기술의주요국가별기술영향력지수> 

※분석기간은 ' 9 1 ~ 2 0 0 3년이고제1 특허권자국적기준임

<표10. 나노측정·조작기술의기술력지표> 

국가
건수총합

( r a n k )

T S

( r a n k )

P S

( r a n k )

C R

( r a n k )

R A P

( r a n k )

※분석기간은 ' 9 1 ~ 2 0 0 3년이고제1 특허권자국적기준임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프랑스

영국

대만

스위스

이스라엘

한국

1,714  (1)

241  (2)

66  (3)

37  (4)

32  (5)

24  (6)

19  (7)

17  (8)

14  (9)

11 (10)

76.8%  (1)

10.8%  (2)

3.0%  (3)

1.7%  (4)

1.4%  (5)

1.1%  (6)

0.9%  (7)

0.8%  (8)

0.6%  (9)

0.5% (10)

1.11  (2)

0.76  (8)

0.9  (7)

1.05  (4)

0.38 (10)

1.01  (5)

0.92  (6)

1.08  (3)

1.32  (1)

0.50  (9)

7.47  (1)

4.27  (3)

2.53  (8)

4.22  (4)

4.44  (2)

3.13  (7)

1.89  (9)

3.82  (5)

3.50  (6)

1.55 (10) 

1.02  (4)

1.03  (3)

0.88  (8)

0.88  (7)

0.89  (6)

0.73 (10)

1.06  (2)

0.89  (5)

0.74  (9)

1.10  (1)  

<그림26. 나노물리·화학공정기술의연도별동향> 

<그림24. 나노측정·조작기술의주요국가별특허활동지수> 

※분석기간은 ' 9 1 ~ 2 0 0 3년이고제1 특허권자국적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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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활동지수

' 9 1 ~ 2 0 0 3년 동안 나노물리·화학공정기술의특허활동이

활발한국가는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로 평균( 1 )이상을

상회하고있다. 룩셈부르그의경우전체특허등록1 9건중나

노물리·화학공정기술의 특허등록수가 9건으로 특허활동지

수가 1 0 . 3으로높게나타났다. 아시아국가인한국, 일본, 대

만은특허활동이저조한기술분야로조사되었다.

4) 기술영향력

나노물리·화학공정기술에서기술영향력이높은국가로는

기술영향력지수가 평균(1) 이상인 캐나다, 미국으로 나타났

다. 특히, 캐나다의경우개인부문에서 Ellul; Joseph P. 발명

자와Westaim Technologies사에서피인용횟수가많은우수

특허를보유하고 있기때문인것으로 조사되었다. 룩셈부르

그의경우특허활동지수는 1 0 . 3으로특허활동이활발하지만기

술력에있어서는캐나다와미국보다낮음을알수있었다.

5) 기술력순위

본분석은국가별특허건수총합이1 0건이상되는국가를

선정해서분석을실시하였다. 단, 한국의경우특허건수는 8

건에그쳤으나분석대상포함하였다.  국가별특화기술을측

정하는데사용되는TS(Technological specialization)지수에서

는 영국( 2 . 0 4 )이 상위 국가로 나타났다. 국가별 기술 분야에

대한질적지표로사용되는 CR(Citation Rate)지수에서는캐

나다( 6 . 3 8 )가 상위 국가로나타났고, 한국( 1 . 8 8 )은 선정국가

중최하위를차지하였다. 국가별기술분야에대해서양도된

특허의상업적이용을파악하는지표로사용되는 R A P ( R a t e

Of Assigned Patent)지수에서는미국( 1 . 0 4 )이 상위국가로조

사되었다.

Ⅴ. 주요특허권자의세부기술별동향

1. 연구주체별세부기술별동향

연구주체를세부기술별로특허활동패턴을살펴보면기업

<그림27. 나노물리·화학공정기술의국가별특허점유율> 

※분석기간은 ' 9 1 ~ 2 0 0 3년이고제1 특허권자국적기준임

<그림28. 나노물리·화학공정기술의국가별특허활동지수> 

※분석기간은 ' 9 1 ~ 2 0 0 3년이고제1 특허권자국적기준임

<그림29. 나노물리·화학공정기술의기술영향력지수> 

※분석기간은 ' 9 1 ~ 2 0 0 3년이고제1 특허권자국적기준임

<표11. 나노물리·화학공정기술의기술력지표> 

국가
건수총합

( r a n k )

T S

( r a n k )

P S

( r a n k )

C R

( r a n k )

R A P

( r a n k )

※분석기간은 ' 9 1 ~ 2 0 0 3년이고제1 특허권자국적기준임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캐나다

한국

682 (1)

121 (2)

51 (3)

50 (4)

22 (5)

16 (6)

8 (7)

67.3% (1)

11.9% (2)

5.0% (3)

4.9% (4)

2.2% (5)

1.6% (6)

0.8% (7)

0.97 (5)

0.84 (6)

1.32 (3)

1.5 (2)

2.04 (1)

1 (4)

0.80 (7)

5.36 (2)

3.17 (4)

2.80 (5)

2.58 (6)

3.32 (3) 

6.38 (1)

1.88 (7)

1.04 (1)

0.98 (3) 

0.96 (4) 

0.93 (5) 

0.79 (6)

0.67 (7)

1.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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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의세부기술별특허활동

미국과 영국의공공기관은 나노광소자기술에 특허활동이

활발하며, 일본과네덜란드의공공기관은나노분말소재기술

의 특허활동이활발하였다. 한국과 프랑스의경우 나노전자

소자기술에특허활동이활발한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 주

요 국가별공공기관에서모두연구개발이진행되고있는기

술분야는고기능소재로조사되었다.

은 나노전자소자기술, 공공기관과 대학은나노측정·조작기

술, 개인은 고기능소재기술에특허활동이활발한것으로조

사되었다. 특히기업은나노전자소자기술을중심으로나노광

소자, 고기능소재기술에 특허활동을 집중하고 있다. 기업과

공공기관은 나노전자소자와 나노광소자기술에 공통적으로

특허활동이활발한것으로나타났다. 대학은 여타주체와달

리분석·진단·치료기술과의약·약물전달시스템기술에관련

된 나노바이오·보건분야의 특허활동이 활발한 것으로조사

되었다. 개인은분석·진단·치료기술과고기능소재기술의특

허활동이활발한것으로나타났다.

2. 주요국가별최다등록특허권자세부기술별동향

1) 기업의세부기술별특허활동

IBM, NEC, 삼성전자, 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P h i l i p사는 나노전자소자기술에 특허활동이 활발하였다. 이

는 주요국가별선두기업이 I T분야 업체이기때문에 I T분야

와관련이높은나노전자소자기술에연구개발을집중하는것

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의 T a i w a n

Semiconductor Manufacturing사를비교해보면, 나노전자소

자기술이외다른기술에서는삼성전자의경우나노광소자기

술에주안을두고있으며Taiwan SemiconductorM a n u f a c t u r i n g

사는나노패터닝기술에집중하고있었다.

나노바이오·보건분야에서는프랑스의L ' O r e a l사와캐나다

의Hyal Pharmaceutical사가나노바이오·보건물질기술과의

약·약물전달시스템기술에서특허활동이활발하게진행되는

것으로나타났다.

<그림30. 연구주체별세부기술별특허점유율> 

※분석기간은 ' 9 1 ~ 2 0 0 3년이고제1 특허권자국적기준임

<표12. 주요국가별최다등록특허권자세부기술별동향> 

국적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영국 한국 대만 네덜란드 이탈리아

※분석기간은 ' 9 1 ~ 2 0 0 3년이고제1 특허권자국적기준임

나노전자소자

나노정보저장

나노광소자

나노분말소재

고기능소재

전자응용소재

촉매·기공소재

환경·에너지소재

나노바이오·보건물질

의약·약물전달시스템

분석·진단·치료

나노측정·조작기술

나노물리·화학공정

나노패터닝공정

나노전산모사

합계

1 7 4

1 5 5

5 6

2 0

4 8

3 0

1 0

1

1

-

6

7 1

1 3

2 8

2 9

6 4 2

2 1 5

6 4

7 1

8

1 3

1 6

7

-

-

-

-

1 3

5

6

1 5

4 3 3

-

-

-

1 1

8

-

1

-

1 9 0

2 1

1

-

5

-

-

2 3 7

-

-

4

1 7

8

3

1 2

-

-

1

-

-

1

-

-

4 6

-

-

-

-

-

-

-

-

-

2 9

-

-

-

-

-

2 9

-

-

2

-

2

-

-

-

1

1

-

1

1

-

-

8

2 5

7

1 4

-

1

1

-

-

-

-

-

2

1

1

3

5 5

3 3

1

-

-

1

-

-

-

-

-

-

4

-

1 6

2

5 7

8

-

3

-

3

2

-

-

-

-

1

-

-

-

-

1 7

8

1 4

1

-

-

-

-

-

-

-

-

-

1

-

-

2 4

특허권자 I B M N E C L ' O r e a l Bayer 
H y a l
P h a r m a c
e u t i c a l

B r i t i s h
T e c h n o l o
gy Group

삼성
전자

T a i w a n
S e m i c o n d u c
t o r

M a n u f a c t u r i
n g

P h i l i p s
E l e c t r o n i c
s

S G S -
T h o m s o n
M i c r o e l e c
t r o n i c s

<표13. 주요국가별최다등록공공기관의세부기술별동향> 

국적 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영국 한국 대만 네덜란드

※분석기간은 ' 9 1 ~ 2 0 0 3년이고제1 특허권자국적기준임

나노전자소자

나노정보저장

나노광소자

나노분말소재

고기능소재

전자응용소재

촉매·기공소재

환경·에너지소재

나노바이오·보건물질

의약·약물전달시스템

분석·진단·치료

나노측정·조작기술

나노물리·화학공정

나노패터닝공정

나노전산모사

합계

1 8

2

3 4

1 3

1 4

7

3

1

4

2

7

2 4

1 5

4

3

1 5 1

4

1

4

1 0

5

4

3

-

2

-

-

9

5

1

1

4 9

1 4

3

1 0

2

4

3

3

-

1

-

1

9

1

-

-

5 1

2

-

2

2

2

-

1

-

2

-

-

1

1

-

-

1 3

2

-

4

-

1

-

-

-

-

-

-

2

1

-

1

1 1

1 3

2

6

1

2

7

1

1

-

-

-

1

-

1

5

4 0

-

-

1

2

2

1

1

-

1

1

-

3

2

-

1

1 5

-

-

-

4

2

-

1

-

-

-

-

-

-

-

-

7

공공기관 N a v y

Agency of

I n d u s t r i a l

Science and

T e c h n o l o g y

C o m m i s s a r i a t

a l 'Energie

A t o m i q u e

N a t i o n a l

R e s e a r c h

Council of

C a n a d a

T h e
Secretary of
State for
Defence in
Her Britanni

E T R I
N a t i o n a l
S c i e n c e
C o u n c i l

N e d e r l a n d s e
O r g a n i s a t i e
v o o r
T o e g e p a s t
N a t u u r w e t e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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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op10 기업의세부기술별피인용횟수

3 M사의 평균피인용횟수는 9 . 4이고, Motorola사의 평균

피인용횟수9 . 2로최다등록1위인I B M사( 7 . 5 )와비교하여특

허등록건수에서는격차를보이고있지만기술영향력측면에

서는우위를점하고있다. 특히3 M사는나노전자소자에그리

고 M o t o r o l a사는 나노정보저장기술에있어서 기술영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IBM사는 나노측정·조작기술에서 기술영

향력이높게나타났다. 또한 X e r o x사는나노정보저장기술에

있어서평균피인용횟수 1 3 . 5로 3 M사( 1 1 . 4 )와 함께 기술영

향력이큰기업으로나타났다. Kodak사의경우의약·약물전

달시스템기술의평균피인용횟수1 5로여타기업과의비교에

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는 특허건수는 작지만

U S 5 0 7 8 9 9 4 (발명의 명칭: Microgel drug delivery system),

U S 5 3 9 9 3 6 3 (발명의 명칭: Surface modified anticancer

nanoparticles) 등의의약·약물전달시스템기술관련우수특허

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Motorola사와

Advanced Micro Devices사는 나노물리·화학공정기술에 있

어서기술영향력이큰기업으로나타났다.

Ⅵ. 결론

지난몇 년 동안거대한잠재력을가진작은단어하나가

급속하게세계인의의식속에 자리를 잡았다. 나노는 C N N ,

M S N B C와 같은대중매체는물론이고, 거의모든기술, 과학,

의학학술지의머리기사를장식한다. 「사이언스」지는2 0 0 1년

의돌파구로나노를선정했고, 같은해에「포브스」지는“다음

에 올 큰아이디어”라는제목으로표지에나노를실었다. 나

노기술이무대중심으로나오면서가장중요한질문은특허

를둘러싼문제일것이다. 신기술에대한선점을통해서국가

적 차원에서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으로써기술적, 사회적

파급효과가큰 N T를 한국은연구투자를집중하여 I T분야와

함께제2의도약이이루어질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한국의가장 활발한 특허활동을 보이고 있는 세부기술은

나노전자소자기술과나노광소자기술로나타났다. 현재 질적

평가에서는다소낮게나타나고있지만점진적으로증가세를

보이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하지만, 나노소재분야인나

노분말소재와나노구조용소재기술에대한특허활동이미흡

한반면, 미국, 일본유럽모두특허활동이활발하게진행되고

있는것으로분석되었고, 나노기반·공정분야인나노측정·조

작기술과 나노물리·화학공정기술 또한 특허활동이 미흡한

분야로조사되었다.

주요국가별최다특허권자의특허동향을살펴본결과 I T

관련업계의특허활동이두드러지고있으며나노전자소자기

술에대한연구활동이활발히진행되고있는것으로분석되

었다. 독일, 프랑스, 캐나다의경우나노분말소재와나노바이

오·보건물질, 의약·약물전달시스템 기술 분야의특허활동

이활발한것으로조사되었다. 반면, 주요국가별공공기관모

두연구개발이진행되고있는세부기술은고기능소재기술로

조사되었다. 현재N T분야에서가장기술영향력이높게나타

나는 특허권자는 I B M사, Xerox사, 3M사, NEC사, Motorola

사등으로분석되었다.

N T분야선도국가및 주요특허권자의특허동향을모니터

링하여앞으로의기술트렌드를분석하고, 나노기술에대한

국제특허획득을위한맞춤형전략을구축해나가야할 것이

다.

<참고자료>

- NT특허분석보고서(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 나노기술과특허(특허청나노기술연구회)

- 마크 래트너, 대니얼래트너(미래를위한 기술나노테크놀러지)

- 가와이도모지(나노테크활용기술의모든것)

- www.nano.go

<표14. Top10 기업의세부기술별평균피인용횟수> 

※분석기간은 ' 9 1 ~ 2 0 0 3년이고제1 특허권자국적기준임

나노전자소자

나노정보저장

나노광소자

나노분말소재

고기능소재

전자응용소재

촉매·기공소재

환경·에너지소재

나노바이오·보건물질

의약·약물전달시스템

분석·진단·치료

나노측정·조작기술

나노물리·화학공정

나노패터닝공정

나노전산모사

평균

7 . 7

9 . 2

7 . 6

5 . 6

6 . 6

5 . 8

3 . 3

7 . 0

1.0  

-

2 . 5

9 . 8

4 . 5

4.8  

3 . 6

7.5 

1 0 . 8

1 3 . 5

6 . 9

5 . 2

9 . 2

9 . 6

1 0 . 4

-

-  

-

0 . 0

9 . 4

2 . 6

3.8 

1 . 6

8.5  

2 0 . 0

1 1 . 4

1 1 . 3

4 . 7

11.7 

8 . 6

8 . 4

6 . 3

0.7  

0 . 0

7 . 5

8 . 0

7 . 1

7.3  

2 . 3

9.4  

5 . 4

4 . 8

3 . 2

6 . 5

3.6 

3 . 1

4 . 9

-

-

-  

-

2 . 2

2 . 4

3 . 5

5 . 3

4.7  

1 1 . 8

6 . 6

4 . 2

3 . 0

1 0 . 0

3 . 1

1 0 . 0

4.0  

-

-

1 . 0

8 . 0

1 5 . 8

11.2  

8 . 9

9.2 

5 . 3

1 0 . 1

3 . 1

6 . 7

5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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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발전(scientific progress)에어떻게기여하는지, (2) 특정

과학기술분야의구조( s t r u c t u r e )가 어떠한지, (3) 과학기술분

야사이의지식전파(knowledge diffusion)는어떻게이루어지

고 있는지, (4) 과학(기초및 응용)과 기술(지식의수요)의 연

관성은어떠한지등 상당히다양하며, 궁극적목적은과학기

술관련정책결정에객관적이며공정한자료를제공하는일

이다. 전 세계적으로과학기술정보분석에대한관심은점차

증가되고있는추세이며, 이는 1 9세기이후과학적발견이나

발명이산업으로응용되고, 결과적으로경제적이윤을생성

하는사례가점차증가하기때문으로해석된다.

나. 과학기술정보분석의활용분야

과학기술정보분석이가장많이이용되는분야는연구성과

물및그영향의정량적측정이다. 연구성과는과학기술적지

식을창출하는데질적으로기여한정도와연관되며, 이는해

당지식의사용자나동일·유사분야의동료연구자, 또는해

당분야의전문가들에의하여성과물이얼마나인식되는가를

의미한다. 만약이러한연구성과의질을평가하는데있어전

문가평가를실시한다면다수의전문가들을필요로할 것이

며, 특히평가대상분야의범위가넓은경우는필요한전문가

의수는급격히증가하게된다. 이는곧시간과경제적부담이

커짐을의미한다. 따라서시간과경제적부담을줄이면서전

문가평가와동일하거나유사한수준의평가를할수있는방

법론에대한수요가발생하게되었다. 이러한수요에의하여

개발된방법이바로과학기술정보분석이다.

과학기술정보분석의활용 분야가 연구성과물의 측정에만

있는것은 아니다. 과거의 자료로부터현재의과학기술분야

를 모니터링하고, 집중적으로투자해야하는과학기술분야를

찾기위해서도사용된다. 사실 3 0여 년 전부터서양의여러

국가들은O E C D를통해이러한과학기술분야의변화를추적

하기위한방법론의개발에몰두해왔다. 이러한목적을이루

Ⅰ. 머리말

필자는최근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수행한연구

과제의일환으로2 0 0 4년에신규사업으로제안된국가연구개

발사업의기획보고서들을검토해본일이있다. 이들기획보

고에서는저마다해당사업에대한정부지원의당위성을주

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성을뒷받침할만한 근거

의 상당부분이대단히간략하며주관적이라는사실에놀라

지않을수없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히대형국가연구개

발사업의경우는공공적성격을가지는대규모의정부예산

이 투입될뿐만이아니라과학기술및 경제사회적으로미치

는영향이크기때문에사업의기획시객관적이며정량적인

근거자료를제시하는것이필수적이다. 이와같은정량적근

거자료의제시는연구개발사업의기획에만필요한것은아니

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평가에있어서도객관적이며정량적

인성과분석에근거를둔평가가이루어져야평가결과에대

한투명성및공정성을부여할수있다. 본고에서는연구개발

관련활동에있어유용한정보를제공할수있는과학기술정

보분석에대하여소개하고자한다.

Ⅱ. 과학기술정보분석( s c i e n t o m e t r i c s )

가. 과학기술정보분석의개념

과학기술정보분석은과학기술연구활동을정량적으로측

정하는일련의과정을의미한다. 연구활동에의한일차적인

연구결과물은연구자들이작성하는논문, 특허, 학술회자료

등의 문헌자료(bibliographic data)이며, 과학기술정보분석은

이를분석대상으로한다. 따라서과학기술정보분석은흔히문

헌분석(bibliometric analysis)이라는용어로대변되기도한다.

과학기술정보분석의관심대상은 ( 1 )과학기술관련정보가

연구개발( R & D )에필요한
과학기술정보분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조정평가단
이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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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위하여O E C D에서는1 9 6 3년에Frascati Manual을발행하

였으며이 지침은각국의정부로하여금연구개발과관련된

투자에관련된정보를수집하기위한표준방법으로사용되

었다.1 ) Frascati Manual은잘 알려진‘투입-산출모델’에 기

반을두고있다. 따라서각국의정부는자금이어디에쓰이는

지만파악하면연구개발의동향을알수있었으며, 추후의지

원방향을설정할수있었다. 그러나과학기술의복잡성이점

차증가함에따라이러한지표들의현실성이떨어졌으며, 새

로운지표가필요하게되었다. 과학기술정보분석은이와같

은요구에대한직·간접적인정보를제공한다.

다. 과학기술정보분석의범위

<표 1 >은 정보분석의범위에대한개념을설명하기위한

것으로서, 여기에는분석대상의수준(level), 시간, 구역( s e c t o r ) ,

과학기술분야등의분석인자가포함되어있다.

Micro 수준의분석은연구자별연구활동을분석대상으로

하며, 분석집단의크기가통계학적으로너무작아문헌분석

이외의다른분석방법에의한결과를같이제시해야만의미

를 부여할수 있다. Meso와 M a c r o의 경우가문헌분석이가

장많이적용되는수준이며, 전자의경우는기관이나연구그

룹을, 후자의경우는세계(global), 국가, 도(道나) 주(州)와같

은지역, 또는도시등을의미한다.

Ⅲ. 과학기술정보분석지수(Bibiometric indicators )

여기서는과학기술정보분석에의한대표적인지수에는어

떤것들이있으며, 이들이어떻게과학기술관련정책결정에

기여할수있는지살펴보기로하겠다. 분석지수를구분하는

데에는여러가지방법이있을수있으나, 여기서는연구개발

의활동도를나타내는활동도지수(activity indicator), 과학기

술계의다양한 연구개발 주체들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연관지수(relational indicator) 및연구성과물의수준을판단

할 수 있는수준평가지수(evaluative indicator)의세 가지로

나누도록하겠다.

가. 활동도지수

논문게재및인용건수또는특허출원및인용건수를가

장대표적인활동도지수로꼽을수있다. 활동도지수는여러

대상수준에대하여연구개발활동의양과영향을판단할수

있는간접적기준을제시한다.

(1) 문헌건수

이 지수는문헌의 수를 의미한다.2 ) 문헌 건수는 문헌정보

분석에있어가장기초적인자료로사용된다. 적용가능대상

은광범위하여연구자, 연구팀, 연구센터, 대학등각종기관,

국제규모의연구센터, 국가등에적용될수있으며, 특정학

문·기술분야에대하여세부분야나학제·기술간융합분야

까지적용이가능하다. 그러나대상에대한분석만으로는큰

의미를부여하기는어려우며, 가능하다면제 2의대상과비교

가이루어지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분석대상의규

모가충분히커서통계적의미를부여할수있을경우사용하

는것이좋다. 

특정대상에대한문헌건수가장기간누적될경우는해당

대상에대한연구개발활동의경향을나타낼수있다. 예를들

어 특정과학기술분야의논문건수를시계열적으로도시하

면이는해당분야의연구개발경향을의미하게된다. 또한이

지수를연구인력이나예산과같은제 2의변수로나누면해

당대상에대한과학기술측면의생산성( p r o d u c t i v i t y )에 해당

하는의미를부여할수있다.

(2) 문헌인용건수

문헌의인용건수는해당 문헌의질, 영향 그리고 유용성

( u t i l i t y )을 판단할수 있는근거를제공한다. 과학기술계는다

양한 연구주체 사이의 정보교환에 의하여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아니다. 이러한정보교환의매개체중에서대단히중

요한역할을하고있는것이바로과학기술문헌이며, 연구주

체들은다른연구주체의연구결과를자신의문헌에서인용함

으로써그가치를부여하게된다. 문헌의인용은자신이새로

운연구결과를창출할수있도록도움을준이전의문헌을명

시하거나, 해당 과학기술분야에서중요한발명이나발견으

로간주할수있는문헌을명시하기위하여이루어진다. 어떠

한목적이건간에특정문헌이다른문헌에서많이인용된다

는사실은그문헌이과학기술적으로우수하거나영향력을

1) Sample method for survey of experimental research and development.

2) 여기서문헌이라함은책, 학술지, 신문, 리뷰, 보고서, 논문등과학기술연구활동과관련된모든매체를의미한다. 예외적으로특허의경우는기술적측면의중요

도로인하여별도의지수로구분하며, 뒤에서따로언급하도록하겠다.

<표1. 과학기술정보분석의범위> 

수준 시간 구역 분야

M i c r o

M e s o

M a c r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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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는것을의미하므로, 과학기술정보분석에서인용건수

를분석하는것은충분한의미를가진다. 일부저자가자신의

문헌을스스로인용하는자기인용( s e l f - c i t a t i o n )은 다소논란

의여지를가지고있기는하지만분석대상의양이많아지면

통계적으로큰문제를야기하지는않는다.

(3) 특허건수

특허는연구개발의결과를법적으로보호하기위한수단이

며, 과학기술의 응용성과발명의신규성이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특허는과학( s c i e n c e )이나지식( k n o w l e d g e )

보다는기술( t e c h n o l o g y )에 상대적으로많은비중을두게되

어기술의개발에대한경향을나타내는데유용한지표이다.

특허문서역시문헌분석에사용될수있는요소들을가지고

있으므로과학기술정보분석에있어중요한역할을차지하며,

그필요성이점차증대되고있다.

특허의수는기관, 지역, 국가등의분석대상에대한기술

혁신의척도로사용될수있다. 그러나특허역시분석의한계

는존재한다. 첫번째로연구개발주체가소속된기관에따라

특허에 부여하는의미가다르므로, 동일한 발명이라도 소속

기관의기준에따라특허가될 수도있고그렇지못할수도

있다. 따라서모든특허에있어동일한중요도를부여하기어

렵다. 두번째로첨단산업분야기업의경우연구결과에대한

기밀이요구될수있으며, 이러한경우는기술의중요도와상

관없이전략적이유로특허를출원하지않을수도있다. 따라

서 현존하는특허가현재의모든기술적상황을대변한다고

할수는없다. 세번째로연구개발이종료된시점에서특허정

보가공개되는 시점까지상당한시간차가존재한다. 한국특

허의경우특허출원신청이후약 1 8개월에해당하는기간동

안 특허정보가 공개되지않으므로, 주어진 시기에서 분석할

수있는특허는적어도1 8개월이전의특허에한정될수밖에

없다.3 ) 비록특허분석에있어이러한한계가존재하는것은

사실이나, 특허정보에대한중요성은점차심화되고있으며,

특히기술혁신에대한자료로서특허가가지는위상은점차

높아지고있는추세이다.

(4) 특허인용횟수

현재까지특정특허의영향력을측정하는일반화된방법은

존재하지않으나, 특허인용횟수를분석하면이를어느정도

까지는제시할수있다. 미국특허의경우특허가만들어지는

과정에서참고된문헌들이해당특허에제시된다. 따라서이

들 참고문헌을분석하면특정특허가인용된횟수를분석할

수있다.

특허의경우특정문헌을인용하는것은전략적인측면이

강하다. 다시말해특허는기술의보호가가장높은중요도를

가지며, 특허분쟁이발생하였을경우를대비하여기술적중

요도보다는법적대응차원에서특정문헌을인용할수있다.

따라서특정특허가다른특허에서인용되었다는사실이반

드시그 특허의기술적중요도를대변한다고하기는어려우

며, 특허인용을분석하고결과를해석할때는반드시이점을

염두에두어야한다.

(5) 공동저자수

공동저자수는해당문헌의국내또는국제적공동연구정

도를파악할수있는지표로사용될수있다. 이는개인, 연구

기관, 지역, 국가또는국제적차원에서공동연구의양을나

타내는데사용될수있다. 또한연구자단독으로수행된연구

에비하여공동연구의양이증가또는감소추세에있는지판

단할수있는근거를제공한다. 공동저자수가분석지표로서

의미를가지기위해서는문헌의질을나타낼수있는다른지

표와함께사용되는것이좋다. 예를들면특정과학기술분야

에서국제공동저자의수가증가한다는사실과함께국제공

동연구에의한문헌의질적수준이그렇지않은경우와비교

하여우수하다는사실이함께제시되는것이바람직하다.

본 지표를사용하는데있어존재하는문제는각 저자들의

주소가실제와다를수있다는사실이다. 문헌에기재된주소

가저자의거주지주소인지, 혹은소속기관의주소인지의여

부에따라연구개발활동이일어나고결과물이발생한장소

가문헌에기재된주소와다를수있다. 거대한국제연구조직

의경우는이러한오류가국가차원에서발생할수있다. 특허

의경우는저자의주소와관련하여또다른문제가존재한다.

특허에기재되는발명자와특허권자의주소가다를수 있다

는것이바로그것이다. 예를들어기업소속연구기관에서출

원/등록한특허의대부분은발명자로는연구개발주체를, 특

허권자로는기업을지명하고있으며이들두 주체의주소는

상이한경우가많다. 따라서특정문헌의공동저자분석을수

행함에있어이들의주소를어떻게처리해야할것인가는반

드시고려해야할사항이다.4 )

3) 과학기술자를위한특허정보핸드북, 특허청, 2004.

4) 공동저자수를분석함에있어염두에두어야할다른점은공동저자수를어떻게산출하는가에대한점이다. 이에대하여는상관관계분석(relational analysis)에서

자세히설명하도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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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관지수

연관지수는연구자, 연구기관, 국가또는과학기술분야사

이의관계를나타내는데유용하다. 이는각연구주체나분야

사이의 정보 흐름을 나타내기도 하므로 이따금 흐름 지수

(flow indicator)라고불리기도한다. 과학기술이라는것은연

구자사이의지식의상호교환이나공동연구에의한결과물을

의미하므로이러한지식교환이나공동연구를표현할수 있

는지표가필요한것은당연한일이다.

(1) 공동저자분석(Co-publication, co-authorship analysis)

상관관계 분석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공동저자분석( c o -

authorship analysis)이다. 공동저자분석은둘 이상의연구주

체가하나의문헌을공동으로작성하였다면이들사이에지

식의연결고리가존재한다는 가정을 기본으로한다. 공동저

자분석은문헌에존재하는저자의소속기관과주소에기반을

두고분석을수행하며, 여기에해당문헌이분류되는과학기

술분야에대한정보가더해지면더욱유용한분석결과를제

공하게된다. 즉특정과학기술분야에있어서주어진분석대

상사이에존재하는공동연구의네트워크의현황을알수있

으며, 이는공동연구현황을파악하는데유용할뿐만아니라

향후공동연구의대상을도출하는데에도유용하다. 

저자주소에하나이상의국가가존재할경우이들국가의

수를산출하는데에는세가지방법이있다. 첫번째는부분합

산법으로서이는해당문헌에참여한전체국가의수로각각

의국가를나누는방법이다.5 )예를들어한·미·일의3개국이

특정논문에공동연구로참여했다면각각의국가에1 / 3씩 숫

자를부여하게된다. 두번째는해당논문의출처를제 1저자

(first author)의국적으로간주하는방법이다. 많은경우의과

학기술관련문헌에서제 1저자의 역할이중요한것은사실

이나, 그렇지않은경우도많이존재하므로널리쓰이는방법

은아니다. 세번째로는전체합산법으로해당문헌에참여하

는모든국가에1의숫자를부여하는방법이다.6 )즉위와같이

3개국이공동연구로발표한논문의경우각국가에1씩부여

되게된다. 이방법에의하면참여한모든국가의합이관심의

대상이되는문헌의총합과는일치하지않는다. 이방법은각

저자의기여도보다는각국가의기여도를분석하는측면에서

중요한의미를부여한다. 세번째방법이국제공동연구현황

을파악하는데있어가장흔히사용되는방법이다.

공동저자분석이국제상관관계를도출하기위하여유용된

것과마찬가지로국내의국가혁신체제구성요소사이의상관

관계를분석하는데에도유용하게사용될수있다. 저자소속

기관의 주소가국내인 것만을제외하면 분석방법에 있어서

국제상관관계의도출과의차이점은없다. 단이경우는지역

이나연구기관또는산·학·연등의주체사이의상관관계가

주요한분석대상이되며, 언급한바와같이국가혁신체제를

구성하는구성요소들중에서어떤요소사이에지식이나기

술의전파가일어났는지, 그리고어떤형태로지식의전파가

일어났는지에관심을두게된다.

(2) 유사지수(Affinity index)

유사지수는특정국가( A )와 제 2의국가(B) 사이에일어난

과학기술정보의교환을국가 A와 (국가 B를포함한) 세계의

모든국가사이에일어나는정보교환에대하여나타낸비율을

의미한다. 유사지수는문헌의저자주소분석이이루어진경우

에적용할수 있으며, 이를수식으로표현하면다음과같다.

여기서C O P ( A - B )는 국가A-B 사이의공동연구건수를,

C O P ( A - W D )는 국가 A와전세계국가사이의공동연구건

수를의미한다. 이지수를이용하면분석대상국가가특정과

학기술분야에대하여어떤국가와강한 (또는약한) 상호작

용을하는지파악할수있다. 시간에따른연관지수의변화는

국가간정보교환의변화추이를나타낼수있다. 여기서는분

석 대상으로국가사이의정보교환을예로들었으나이보다

작은규모의대상에대하여도적용할수있다. 다만유사지수

가의미를갖기위해서는두비교대상이가지는자료의양이

비슷해야한다.

(3) 인용분석에의한연계지수

문헌의인용정보를이용하면여러과학기술관련주체들

사이의연관관계나상호간에영향을미치는정도를분석할

수있다. 예를들어 1 9 8 4 - 1 9 8 8년 기간동안발표된전세계

의논문인용분석결과[그림1 ]에나타낸바와같이미국및

캐나다, 일본, 유럽연합그리고기타국가중에서미국및 캐

나다가전체의5 5 . 5 %에해당하는피인용을받고있음을알

5) Fractional counting 또는breakdown counting method.

6) Whole counting method.

7) 유사지수는프랑스C N R S의Laboratoroire d'evaluation et de prospective internationale(LEPI)에서개발한지수이다.

C O P (A-B )

C O P (A-W D )
× 1 0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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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8 ) 이 사실은이들국가가세계적으로큰 과학기술적

영향력을행사함을의미한다. 여기서제시된예는전체과학

기술분야에대한분석이지만, 적당한과학기술분류를이용

하면국가간의연관도뿐만아니라학문·기술분야간의연

관도역시알수있다.9 )

(4) 공통인용분석(Co-citation analysis)

공통인용분석에서는두 개 이상의문헌이제 3의문헌을

공통으로인용하는가의여부를분석한다. [그림2 ]와같이서

로다른문헌A와B가존재한다고가정하자. 이때제 3의문

헌C가문헌A와B를동시에인용한다면문헌A와B는연계

(linked, connected 또는 c o u p l e d )되어있다고할 수 있다. 문

헌 A와 B를 공통으로인용하는문헌의수가많을수록 이들

두문헌사이의연관도(linkage 또는c o n n e c t i v i t y )는증가하게

된다.

공통인용분석은특정과학기술분야에서저자사이의연관

관계, 즉 네트워크를분석할수 있는방법을제공한다. 분석

결과로부터특정분야의연구자들로이루어진네트워크를지

도로표현할수있다. 저자의국적을분석대상으로삼을경우

특정 과학기술 분야의국제 네트워크를 표현하는데 유용하

다. 이를시간에대하여분석하면네트워크의시계열변화를

파악할수있다.

(5) 동시발생단어분석(Co-word analysis)

공통인용분석이문헌의인용에대한분석인반면동시발

생단어분석은문헌의내용에대한분석이다. 동시발생단어

분석에서는임의의두단어( c o - w o rd)가 하나의문헌에서동

시에발견되는빈도를분석한다. 여기서이단어들은특정과

학기술분야를대변할수있는주제어( k e y w o rd)이며, 이를선

정하기위해서는해당분야의전문가의식견을필요로하는

것이보통이다. 이들주제어가선정되면이들중하나에대하

여다른하나가특정문헌에서동시에발견되는빈도를분석

하게된다.

이분석방법에의하면주제어로대변되는과학기술분야들

사이의네트워크분석이가능하다. 예를들면리튬2차전지와

같은특정과학기술분야에있어관련과학기술분야의시기

별연관관계및연관강도비교, 국제협력관계의분석을위한

지도를작성할수 있다.1 0 ) 외국에서는 동시발생단어 분석을

다양한과학기술분야에대하여적용하고있으며그 활용빈

도역시증가하고있다.

다. 수준평가지수

과학기술관련정책수립이나연구개발사업의기획및관리

에있어연구성과물의평가는중요한요소로작용하고있다.

연구개발사업의기획에서는특정분야의국제적수준비교를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의관리차원에서는생성된연구결과물

의 질적수준을파악하여자원투입의효과성을판단하기위

하여연구결과의평가가필요하다. 이를 위한분석방법이나

지수가개발되기시작한것은2차세계대전이후이지만정책

입안자들이관심을가지게된것은비교적최근의일이다.

평가는위에서언급한세개의수준(macro, meso, micro)에

대하여이루어질수있다. 평가의범주를구분하는데는여러

가지시각이있을수있겠으나, 여기서는간단히다음과같은

두가지의범주로구분하도록하겠다. 첫번째는과학기술적

8)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 (Japan) 1991, p.17.

9) 논문의인용정보를제공하는데이터베이스의수는많지않으며T h o m s o n - I S I사의S C I나S C I E를가장많이사용한다.

10) 강종석, 기술정보분석보고서(BA203): 차세대리튬2차전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5.

<그림1. 1984-1988년기간의세계논문인용분포(단위: %)>

<그림2. 논문의공통인용분석을통한연관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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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물의양(quantity) 측정을통한활동도( a c t i v i t y )나 생산성

(productivity) 측면의평가이며, 두 번째는질( q u a l i t y )의 측정

을통한연구개발의영향( i m p a c t )에대한평가이다. 활동도측

면의평가에기본이되는지수는위에서언급한활동도지수

들이며, 논문게재및인용건수또는특허출원및인용건수

등이가장대표적인예이다. 질이나영향을평가하기위하여

가장흔히사용되는지표는관심의대상이되는문헌이다른

문헌에의하여얼마나인용되었는가를나타내는인용지수이

다.1 1 )

과학기술분야의연구자들은자신들의연구결과를국제적

으로권위가있는, 그리고가능하다면최고수준의학술지에

게재하려는 욕구가 있다. 따라서 학술정보 분석은 과학기술

의 질을판단할수 있는근거자료를제공할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활동도지수들은주로건수위주의분석을통한현황

파악에이용된다. 비록이러한비교대상별현황파악이개략

적수준파악에도움을주는것은사실이지만연구개발의질

이나수준을정확히평가하는데에는부족한점이없지않다.

따라서외국의여러과학기술정보분석전문기관에서는문헌

분석을통한평가에유용한정량적지표를개발해놓았으며,

여기서는네덜란드의C W T S의 지표를중심으로설명하도록

하겠다.1 2 )

<표2 >는C W T S에서개발한지표들을열거해놓은것으로

서 S C I에 등재된학술지에게재된논문을분석대상으로한

다. 실제로 네덜란드에서는 이 지표들을 이용하여 연구개발

성과물을평가하며, 주로 연구기관을위주로평가가진행되

고있다.1 3 )그러나평가대상은기관뿐만아니라특정학문분

야, 연구개발사업, 지역, 심지어는국가도될수있다. 네덜란

드가높은과학기술수준을가지는이유는 (부분적으로) 이와

같은정량적지표에근거한 평가체계때문이기도 하다. <표

2 >의 지표중 의미있는것은 C P P / J C S m과 C P P / F C S m이다.

이들은각각‘논문의평균피인용횟수와저널평균피인용횟

수와의비율’및‘논문의평균피인용횟수와학문분야별평

균 피인용횟수와의 비율’을 의미한다. 인용 분석을통하여

특정문헌의질을판단하는데에는‘논문당평균피인용수’

인 C P P가 흔히사용되지만이는심각한오류를가질수 있

다. 즉해당문헌이게재된학술지의규모가클경우이문헌

을읽는독자의수가규모가작은학술지에실린문헌에비하

여상대적으로많을수있다. 다시말하면문헌의질이학술지

의규모에의존할수있다. 이런오류를제거하기위하여문헌

의평균피인용수를그문헌이게재된학술지나해당과학기

술 분야의평균 피인용수로 평준화( n o r m a l i z e )하여 도입된

지수가바로C P P / J C S m과 C P P / F C S m이다.1 4 )기존의연구에

의하면이들지수를이용하여논문성과물의질을평가한결

과는해당분야의전문가에의한전문가평가결과와잘일치

한다고한다.1 5 )

한국의경우연구개발의결과물, 특히 국가연구개발의 결

과물에대한평가는거의절대적으로전문가의식견에의존

하고있는실정이다. 그러나한국과같이과학기술의저변이

넓지도두텁지도못한국가에서는국내의전문가가전 과학

기술영역을대변할수없는것이현실이다. 더구나평가에제

공되는자료역시단순히논문이나특허건수에지나지않는

다. 결과적으로평가의결과는해당분야전문가의‘의견’에

의존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이는 평가의객관성이나공정성

을크게위협하는요인이며, 최악의경우에는집단이기주의

가작용할수도있다. 따라서보다객관적이고공정한평가가

11) F. Narin, "Bibliometric techniques in the evaluation of research programs", Science and Policy, 14(1987) 99.

12) CWTS(Center for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Leiden University, The Netherlands).

13) T.N. van Leeuwen, "The use of combined bibliometric methods in research funding policy", Research Evaluation, 103(2001) 195-201.

14) 특허의경우이와유사한개념으로AI(activity index)라는지수가활용되고있으나, 이것은인용정보가아닌단순특허건수의분석에해당한다.

15) E.J. Rinia, Th.N. van Leeuwen, H.G. van Vuren, A.F.J. van Raan, “Comparative analysis of a set of bibliometric indicators and centra peer review criteria: Evaluation

of condensed matter physics in the Netherlands”, Research Policy 27(1998) 95-107.

지표 내 용

관심기간동안SCI 등재학술지에발표된논문의총수

SCI 등재학술지에게재된논문에대하여논문의저자가자신의논문

을인용한것을 포함한피인용수

논문1편당인용된피인용횟수의평균

(자신이인용한횟수포함)

논문1편당인용된피인용횟수의평균

(자신이인용한횟수제외)

조사대상기간동안인용되지않은논문의비율( % )

대상기간동안출간된논문이게재된학술지의평균인용률

대상기간동안출간된논문이속한학문분야의평균인용률

논문의평균피인용횟수와저널평균피인용횟수와의비율

(자신이인용한횟수포함)

논문의평균피인용횟수와학문분야별평균피인용횟수와의비율

(자신이인용한횟수포함)

조사대상기관의논문이발표된저널의평균피인용률과해당과학분야

의전 세계적평균피인용횟수와의비율

Self citation의비율

P

C

C P P

C P P e x

% P n c

J C S m

F C S m

C P P / J C S m

C P P / F C S m

JC S m / F C S m

% S E L F C I T

<표2. CWTS의논문분석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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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기위해서는여기서제시된바와같은정량적인분

석결과가제시되는것이바람직하다. 한가지유념해야할사

항이있다면이들지수는기본적으로활동도지수에그기반

을두고있으므로가능한한많은문헌을분석대상으로삼는

것이통계적으로유용한의미를부여할수있다는점이다.

Ⅳ. 맺음말

이상에서과학기술정보분석이제공할수있는지표들에대

하여간단히살펴보았다. 이미서두에서언급했듯이이들지

표의궁극적목적은과학기술관련정책결정에객관적이며

정량적인자료를제공하는것이다. 최근들어국내에서도과

학기술정보분석에대한관심이점차증가하고있다. 특히국

가연구개발사업의경우는공공적성격의자금이대규모로투

입된다는특성으로인하여자금의투입에대한정당성을확

보하려는의도로연구개발사업의기획이나평가에있어과학

기술정보분석에대한 수요가 점차증가하고 있는추세이다.

특히 국가 연구개발투자의 중복을 막고, 국제적으로인정받

을수있는수준의연구를유도하며, 연구성과에대한체계적

인 분석을통해 성과중심의 평가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과학기술정보분석은필수적이라할수있다.

최근중소기업청이평가진행과정에서산업재산권을출원/

등록하지않은우수기술에대해서는특허및 실용신안의출

원·등록을지원하기로결정한일이나, 산업자원부에서선진

국들의특허공세에대한사전예방을위해올해처음으로기

술개발사업착수에앞서특허청이보유한특허정보를조사·

분석하는‘선행특허조사’를 실시키로한 점 등은이러한맥

락에서상당히고무적인일이다. 아무쪼록과학기술정보분석

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어 국가연구개발을 비롯한다양한

연구개발의기획, 관리및평가과정에반드시필요한요소로

서자리매김하기를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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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술개발사업에특허청이보유한특허정보를활용한

다는산업자원부의계획이최근발표됐다. 

기술개발사업에앞서특허정보에대한선행특허조사를실

시함으로써중복기술개발투자의문제를해소하고정부에서

실시하고있는기술개발투자의효율성을제고한다는취지에

서다. 이는 대외적으로선진국의 특허공세에대비함과동시

에 국가적으로는특허공백분야에대한효율적기술개발투

자를유도함으로써보다세계적인산업기술을보유를촉진

하기위한취지로풀이된다.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산자부는 연구기획단계에서부터기

술동향, 공백기술, 중요특허등에대한특허정보를선행기술

조사통해사전파악키로했으며이를근거로전략적인기술

개발방향을설정하는동시에연구에필요한세부과제를도

출한다는계획을세우고있다. 

정부의기술개발과제선정단계에서도선행특허조사가활

용될전망이다. 선행특허조사사항을평가요소로활용함으로

써기술개발에있어서의중복투자를방지하고특허가능과제

에대한보다집중적인투자를계획하고있는것이다. 이경우

궁극적으로산자부는특허정보의활용을통한산업기술개발

사업의효율성을제고할수있고특허청도특허기술지도의활

용도를높이는일거양득의효과를가지게될것이란기대다.

2월부터본격추진키로한 산자부의기술개발분야의특허

정보활용분야는▲산업기술로드맵작성▲중장기대형기

술개발사업의기획▲기술개발사업의과제선정시선행특허

기술조사실시등크게세가지분야다. 

우선산자부는상반기중에차세대성장동력산업으로선

정된디스플레이, 지능형로봇, 차세대반도체, 차세대전지,

미래형자동차등 5대기술분야에대한기획의내실화를위

해기술개발전략이담긴산업기술로드맵을선행특허조사와

특허로드맵을기초로작성할예정이다. 

동시에2월부터착수되는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차세대

신기술개발사업과같은2 8개중장기대형기술개발과제에대

해서도기획단계서부터특허정보를활용, 구체적인기술개발

전략을수립키로했으며 3월과제선정평가가예정된공통핵

심기술개발사업등단기소형기술개발과제는서면평가를거

쳐 1차선정된1 5 0 ~ 2 0 0개 과제를대상으로선행특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제선정의 평가요소로 반영할계획이

다. 또선행특허조사를통해정부는그성과를철저히분석하

고 이를산자부대상사업전반으로확대하는방침까지도세

우고있다. 

미국에서시작된특허제도는선진기술의공개를통해공

공의이익을추구함과동시에개인에게특허권을부여함으로

써 개인의이익을보장하는공익과사익을교묘하게결합한

제도다. 즉 특허를통해관련기술을 공중에게 공개함으로써

선진기술의확대를기하고기술분야의중복투자를방지함으로

써기술개발의효율화를기하고동시에발명자에게는적절한독

점권을부여함으로써투자비용의회수를보장하는제도다.

이 과정에서 공개되는 공개공보와 등록공보(who, when,

w h a t )가 바로특허정보다. 특허정보를효과적으로활용할경

우기업이나정부는이미개발된기술에다시투자를하게되

는 우를방지할 수 있을뿐 아니라 선 특허를 확인함으로써

기술공백분야에대한효과적인투자계획을기획할수있다. 

그간국내에서는일부기업들을제외하고대다수의기업들

은사실특허정보에대한관심이전무했던것이사실이다. 이

에대한전담부서를가지고있는기업도일부에불과했으며

대부분이특허가보장하는독점권에대한관심에만집중해왔

다. 하지만 이같이산자부가 정부의 기술개발사업에특허정

보의활용을전면적으로도입할경우그파급효과는더욱커

질것으로기대된다. 

가스산업신문
기자황무선

정부기술개발사업의특허정보활용
- 국가산업기술개발분야의효율성제고역할
- 특허정보활용일반화, 막대한편승이익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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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 2년 E C에서1 0 0여개의제안서를대상으로선행특허기

술조사를실시한바있다. 그결과이중5 7 %가중복제안, 7%

가특허조사불가대상, 6%가조사대상외로이중새로운기

술에해당하는분야는단 3 0 %에 불과했다. 결국선행특허조

사를통해기술제안의적절성을다시확인할수있는기회를

가진것이다. 

선행특허조사의가치를금액으로환산한결과 E C는 평균

1 5 0 0유로의가치를갖는것으로평가했다. 결과적으로다양

한제3의부가가치를창출하는결과를창출하는동시에중복

또는선행기술에대한지식을통해기업으로하여금연구방

향을재설정하거나유사기술에대한제안자와의공동연구를

가능케하는등보다발전된방향의제안을만드는결과를가

져온것이다. 

선진국의 중장기대형과제에 대한 연구기획 예산은해당

R & D투자비의 4 ~ 5 %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조사되고 있

다. 이에 반해우리의경우는0 . 2 %에 불과할정도로관련기

술에대한사전조사가미흡해왔던것이사실이었다. 

기술개발에앞서특허정보를효과적으로활용했을때얻을

수있는기대효과는적지않다. 관련기술의동향을파악할경

우 기업은미실시특허에대한공동연구나기술매입을통한

사업화의기회를제공받을수있을뿐아니라해외만의특허

인경우국내에서무료로기술을사용할수있고특허기술이

상품으로출시된경우에도이를근거로기술습득을통한보

다진보한기술개발의단초를제공받을수있다. 또한경쟁사

의 특허동향을상세히파악할수 있음으로불필요한특허분

쟁을사전차단할뿐아니라기업간의특허분쟁으로인한소

모전을예방하는효과도갖는다. 

2 0 0 2년 출원기준으로한국1 0 6 , 1 3 6건, 미국 3 3 1 5 8 0건, 일

본 4 2 1 , 0 4 4건 등 수백만건의특허정보가매년새롭게발생

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고있다. 특허정보는그정보의수집

및입수가용이할뿐아니라광범위한기술분야를대상으로

한 조사가가능하고기제양식과내용이통일돼있음으로정

보의활용이편리한장점을가지고있다. 또한기술내용이구

체적으로기록돼있음으로관련지식을습득하는데도큰도움

을받을수있다. 

산자부가 정부의국가기술개발사업분야에본격적으로 특

허정보를활용하게된 것은단지기술개발사업의내실화뿐

아니라향후관련기업들이특허정보을상시활용할수 있는

기본여건을제공하는데더욱큰의미가있다. 따라서산자부

의이번조치는향후국내산업계에도특허정보활용의일반

화를견인함으로써산업계막대한편승이익을창출할수 있

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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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서비스표( Se rvice Mark)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

라" (고린도후서 4장 1 8절)

1. 서비스표의특수성

서비스는상품과달리서비스제공자로부터수요자에게직

접제공되므로전전유통(轉轉流通)될수 없으며영업과일체

불가분의 관계가있다는점에서상호(Trade Name)나 사호

(House Mark)와 같은‘영업표(營業標)’의 성질을갖으며서

비스업은‘무형의재화’이므로서비스표를서비스업에표시

하여유통하는 것이불가능하다. 따라서상표보다상대적으

로‘광고선전적기능’이 중요하며이러한특성때문에슬로

건, 캐치프레이즈,1 )소리등이서비스표의구성요소로서많이

Ⅰ. 머리말

“우리는상표를알고있는가?”이질문에대해긍정적인답

변과함께구체적인예를제시할수있을것이다. 또한브랜드

나브랜드네임과같은용어도빈번히접해보았을것이다. 그

렇다면, “상표의또 다른명칭이브랜드인가?”, “서비스표는

무엇인가?”, “상표, 브랜드, 서비스표및 상호를각각구분할

수 있는가?”이러한질문들에는아마도답변하기가쉽지않

을것이다. 왜냐하면흔히혼동되는개념이상표와브랜드, 서

비스표와상호이기 때문이다. 이들을먼저 간단하게설명하

자면상표는상인이자신의상품을다른사람의상품과구별

하기위하여상품에부착하는것으로, 자동차에사용되는“산

타페(SANTA FE)”라는상표를그예로들수있다. 반면서비

스표는상품이아니라무형의재화인서비스를제공할때사

용되는표시로써, 예를들어“피자헛(PIZZA HUT)”은음식및

음료를제공하는패밀리레스토랑의서비스표이다. 한편상호

는 상인이영업상자기를표시하는명칭으로서영업상의이

름이다. 예를들면“산타페”라는자동차상품의경우에는“㈜

현대자동차”라는상호가그 상인의영업상이름이되고, “피

자헛”이라는음식점의경우에는“㈜한국피자헛”이라는상호

가 그 상인의영업상이름이된다. <표 1 . >에서보다시피브

랜드는이들모두를포함하는총체적이고광범위한개념으로

볼수있다. 본고에서는이들의개념정립및서비스표에주안

점을두고서로비교·분석하여서비스표를보다명확히이해

하고자한다.

서비스표( S er v ice Ma rk )
바로알기 상표조사분석팀

이승우

<표1. 브랜드( B r a n d )의개념> 

상위 개념 하위개 념 정의

브랜드
( B r a n d )

기호, 문자, 도형이나

이들의 결합으로 이

루어진 모든 종류의

식별표지(識別標識)에

대한 총체적이고 포

괄적인이름

브랜드네임
(Brand Name)

브랜드마크
(Brand Mark)

트레이드네임
(Trade Name)

트레이드마크
(Trade Mark)

1) 슬로건( s l o g a n )은상업광고나정당및기타단체에서팔려고하는것또는말하고자하는것을사람들로하여금기억하기쉽도록사용하는짧은문구로“I'm lovin'

i t”(맥도널드), “Just do it”(나이키), “Always Coca Cola”(코카콜라) 등이있다. 캐치프레이즈( c a t c h - p h r a s e )는유명인(실존인물또는가상캐릭터)이자주사용하여

잘알려진문장또는문구로영화'터미네이터'에서아놀드슈워츠네거의"I'll be back", 만화'심슨가족'에서호머심슨의"D'oh!", 영화'제리맥과이어'에서쿠바구

딩주니어의"Show me the money!" 등이그예이다.

[출처: 김연수, 「C I P와상표전략」, 화학사, 1986, p. 104.]

소리내어부를수 있는낱말, 문자, 숫자등으로

된상품의이름으로상품명칭이라고도한다.

상표의 일부로서이름으로소리내어부를수 없

는기호, 도형, 색채디자인등의부분을말한다.

상인을나타내는영업상의명칭으로상호(商號)라

고도 하는데 상호가상표로 쓰이는 경우에는상

호상표(商號商標)라고부른다.

상표중에서특허청에등록하여법률적독점권을

부여받은상표만을말한다. 침해자에대하여민·

형사상의처벌을 가할수 있는 강력한 보호수단

이부여된다.

무형의서비스, 즉타인을위하는서비스또는이

익을목적으로행하여지는용역에사용되는표지

이다.

서비스마크
(Service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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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되고있다.2 ) 서비스표와상표의차이점에대해개념, 사

용대상, 기능상 및 사용행위상으로 세분화시켜서 살펴보면

다음과같다.

1) 개념상의차이

상표법상상표(Trade Mark)는“상품을생산·가공·증명또

는판매하는것을업으로영위하는자가자기의업무에관련

된 상품을타인의상품과식별되도록하기위하여사용하는

것으로서문자·기호·도형·입체적형상또는이들을결합한

것및이들각각에색채를결합한것”을말한다(법제2조제1

항제1호). 반면, 상표법상서비스표(Service Mark)는“서비스

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법제2조

제1항제2호) .

2) 사용대상의차이

상표의사용대상이눈에보이는상품이라면서비스표의사

용대상은눈에 보이지 않는서비스이다. 상표법상에는상품

과서비스에대한정의규정이없으므로기본적인개념정립은

상품학상의상품( G o o d s )과 경제학상의서비스(Service) 개념

에 의존하면서 상표제도의목적에비추어살펴보아야 한다.

먼저상품학상의상품이란시장에서교환을목적으로생산되

며 그 자신이사용가치를가지는유체동산을말하는것으로

유체성·실질성·가동성·거래성등의특성을지닌것이다. 이

에 대해상표법상상품은“운반가능한유체물로써반복거래

의대상이되며자타상품을식별할가치가있는것으로상표

법상상품류구분에포함된것”은상품으로본다. 한편, 경제

학상의 서비스란 물질적재화를 생산하는 노동과정 밖에서

기능하는노동을광범하게포괄하는개념으로서용역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상품생산과 상관없이타인을위하여제

공하는편의를총칭하는것으로무형성·이질성·비분리성·

소멸성3 ) 등의특성을지닌것이다. 이에대해상표법상서비

스는“적어도무형의상품으로불릴수있을정도의독립적인

경제거래의대상이되는것”으로상표심사기준제 4 8조 제1

항에서ⅰ) 서비스의제공이독립하여상거래의대상이될것.

제품을 제조하는제조업자또는농·축·수산업자 및 임업자

등이물품의판매를위하여부수적으로용역을제공하는것

은해당하지않음ⅱ) 타인의이익을위하여제공되는서비스

일것. 동일기업체내부의운송·통신·기타용역업무를수행

하는것은해당하지않음ⅲ) 서비스의제공이나또는상품판

매에부수하는상품또는서비스의제공이아닐것. 서비스업

을하는자가그부대업무에관련되는상품에상표를사용하

고자할경우에는상표로서별도의등록을받아야함을서비

스업의요건으로삼고있다. 이러한내용을종합하여볼 때,

“서비스란 타인의서비스와 구별시키기 위한 식별표지로서

서비스표를사용할수 있을정도로독립하여상거래의대상

이 되는것만을말하며상품판매에부수하여제공되는서비

스는제외된다”고정의내릴수있겠다.4 )

3) 기능상의차이

상표및 서비스표의기능상차이점은다음과같다. 여기서주

목할점은앞서언급했듯이서비스표의광고선전적기능이다.

4) 사용행위상의차이

먼저상표의사용행위에대하여알아보면ⅰ) 상품또는상

2) 문삼섭, 「상표법」(제2판), 2004, 세창출판사, p. 149.

3) ①무형성: 형태가없는것으로만지거나볼수없고그가치를평가하기가용이하지않음, ②이질성: 생산및인도과정에서여러가지가변요소가많기때문에

서비스제공자가동일하더라도시간과고객에따라서비스의내용이나질이다를수있음, ③비분리성: 상품의경우생산된후여러유통경로를거쳐소비되지만

서비스는생산과동시에소비되므로소비자가서비스공급과정에참여하는경우가많음, ④소멸성: 상품은판매되지않을경우저장이가능하나서비스는판매

되지않을경우사라져버림, 특허청, 「서비스표심사세부처리지침및요령」, 2002, p. 9.

4) 대법원1999. 5. 27 선고, 98허6612 판결참조.

<표2. 상표및서비스표의기능상차이점> 

기능 상표(Trade Mark) 서비스표(Service Mark)

출처표시적
기능

품질보증적
기능

광고선전적
기능

특정제조업자의상품이나판매

업자의상품을다른사람의상

품과구별하여혼동없이그상

품의출처를표시하는본질적

기능

동일상표가부착된상품을구입

하는경우에전에구입했던제

품과동등한품질을유지하고

있음을확신시켜주는신뢰기능

T V등매개수단을통하여상품

에관한정보가소비자에게직

•간접적으로전달되어깊은인

상을심어줌으로써상품을선전

•광고할수있는기능

원칙적으로 상표와 같은 기능을 발휘하

나 서비스표의사용대상인서비스가무

형물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서비스 자

체에 부착이 불가능하므로 일반적으로

서비스를제공하는장소나공간등에표

시하거나 서비스 제공수단이나 물품 등

에표시할수밖에없음

상품과달리서비스자체가최초의제공

자를떠나전전하여제 3자를통하여최

종소비자에게공급되는일은 드물며, 서

비스제공자에 의해 직접 공급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수요자가 제공자를 떠나 마

크 자체로서 서비스의 품질을 판단하는

것은매우드물기때문에출처표시적기

능과독립적으로존재하는것이아님

서비스표는 출처표시나 품질표시기능의

한계로 인하여 광고선전적 기능을 주기

능으로 하는데 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표를 광고선전함으로써 고객흡입

력을획득하는데주력하게됨

[출처: 특허청, 「서비스표심사세부처리지침및요령」, 2002,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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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1 9조 1항) .

2) 서비스표와상표간의유사여부판단

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과상표의지정상품이서로밀접

한관계가있다고인정되고표장이동일또는유사한경우에

는서비스표와상표사에에출처의오인·혼동의우려가있는

지의 여부를판단하여야 한다(상표심사기준 제4 8조 제2항) .

서비스업과상품간에밀접한관계가존재하여서비스표와상

표가서로유사한것으로판단될경우에는상표상호간유사

의경우와동일하게처리한다. 예를들면, ⅰ) 선등록또는선

출원된표장이있는경우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또는제8

조를적용하여거절하고, ⅱ) 표장이수요자에게널리알려져

있어품질의오인·혼동의우려가있는경우에는상표법제7

조제1항제1 1호를함께적용하도록규정하고있다(상표심사

기준제4 8조 해석참고자료5). 서비스표와상표사이에출처

의 오인·혼동의우려가있는가에대한구체적인판단은ⅰ)

양표장의유사성ⅱ) 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과상표의 지

정상품에사용되는상품의동종성ⅲ) 표장의주지도(등록여

부및시기, 광고·선전등의정도및보급도) ⅳ) 표장의독창

성ⅴ) 기업의다각경영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

단한다(상표심사기준제4 8조제3항) .

3. 서비스표와상호

최근 상호나 회사의 명칭을상표나서비스표로 등록하여

보호받고자하는사례들이급증하고있다. 이러한추세는상

호가상인을나타내는표지로서, 사용하는자의신용이나명

품의포장에상표를표시하는행위ⅱ) 상품 또는상품의포

장에상표를표시한것을양도또는인도하거나그목적으로

전시·수출또는 수입하는 행위 ⅲ)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

표·거래서류·간판또는표찰에상표를표시하고전시또는

반포하는행위로명시하고있다(법제2조제1항제6호). 또한,

위의상품, 상품의포장, 광고, 간판또는표찰에상표를표시

하는행위에는상품, 상품의포장, 광고, 간판또는표찰을표

장의형상으로하는것을포함한다(법제2조제2항) .

한편, 서비스표의 사용행위에 대해 우리나라 상표법에는

별도의정의규정을두지않고상표사용에관한규정을적용

토록되어있다. 상표사용에관한규정을따르자면, 서비스는

무형의용역으로서서비스자체에표장을표시하는것은불

가능하므로, 서비스제공수단이나 물품 또는 물품의 포장에

표시하거나표시하여전시하는행위, 또는서비스에관한광

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또는표찰등에표시하여전시또

는반포하는행위로이해하면될 것이다. 예를들어, 치킨전

문식당에서튀김닭을서비스제공장소인식당에서제공하면

서그 제공에이용되는그릇, 컵, 접시등에서비스표를표시

하거나주문을받아소비자에게직접배달하면서포장용기나

포장지에서비스표를표시하는경우에는서비스표의사용행

위에속한다. 그러나, 튀김닭을포장하여유통과정을통하여

판매하는행위는상표의사용행위에속하므로이 경우별도

로상표로출원해야한다.5 )

2. 서비스표와상표

서비스업의 발달로인하여 무형의 상품인서비스에 대한

식별표지인 서비스표도 상표와 같은 기능을수행함에 따라

당해표지에화체(化體)된서비스업자의신용을보호하고출

처의오인·혼동으로인한수요자의피해를방지하기위하여

서비스표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있다.6 ) 아래에서는서비스

표와상표의관계및유사여부판단에대하여알아보자.

1) 서비스표와상표의관계

상표법에서는 서비스표에 대하여특별한규정을한 것을

제외하고는상표에관한규정이적용된다(법제2조제3항). 따

라서식별력규정, 부등록규정, 기타절차적요건에관한규정

은상표와마찬가지로서비스표에도적용된다. 또한다류1출

원등록제도의도입에의하여상표와서비스표를1출원할수

있으며(법제1 0조제1항) 상호간의출원변경도허용하고있다

5) 특허청, op. cit., p. 12 ~ 13.

6) 문삼섭, op. cit. p. 150.

<표3. 서비스업과상품의유사범위판단대상예시> 

N I C E분류한국분류 서 비스 업 N I C E분류 한국분류 상 품

서비스 업 상품

3 5 0 4

3 5 0 6

3 6 0 5

3 7 0 1

3 7 0 2

3 8 0 1

4 0 0 1

4 1 0 3

4 1 0 9

4 2 0 1

3 5 0 2

4 5 0 2

1 2 0 5

1 2 1 1

1 2 1 1

0 4 0 1

0 5 0 1

0 6 0 1

1 1 0 1

1 2 0 1

1 2 1 0

1 2 0 3

1 2 1 4

의약품판매알선업

판매대행업

판매알선업

상품중개업

토목건축장비임대업

수선업

통신기기임대업

특수가공업

서적·잡지등출판업

스포츠·오락장비및기기임대업

컴퓨터및관련기기임대업

의류대여업

0 5 0 6

-

-

-

7류

-

0 9 3 2

-

1 6 2 5

-

0 9 3 3

2 5류

1 0 0 4

-

-

-

3 8류

-

3 9류

-

5 2 0 1

-

3 9 0 9

4 5류

의약품

판매대행대상상품

판매알선대상상품

중개대상상품

토목건축장비류

수선대상상품

전기통신기계기구

특수가공대상상품

서적·잡지등인쇄물

스포츠·오락장비및기기

컴퓨터및 관련기기

의류

[출처: 특허청, 「서비스표심사세부처리지침및요령」, 2002,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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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등의유지에크게기여하고, 또상호를도용하는사례가늘

어나면서유통과정의상거래질서파괴로인한피해를미연

에 방지하기위한움직임으로볼 수 있다. 먼저상호에대한

정의를내린후서비스표와상호와의관계를알아보자.

1) 상호(Trade Name)의정의

상호(商號)란상인이자기의영업을나타내기위하여사용

하는명칭으로서인적(人的) 표지(標識)인 동시에영업의동

일성을 나타내는영업표지이다.상호는 영업상 자기를 표시

하는것이기때문에반드시문자로만표시하여야하며호칭

될수있어야하므로도형또는기호등을사용할수없다. 또

한 주식회사, (주)△△, □□유한회사등의예에서처럼회

사의상호는그 회사의종류를명시하는문자를사용하여야

한다. 상호는상호단일의원칙에의하여회사의경우하나를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상의 경우에도 하나의영업에하나의

상호사용을원칙으로한다. 상호가식별력이있을경우등기

여부에관계없이사용에의하여보호된다. 식별력이없는경

우에는사용에의하여식별력이획득된후에보호될수있다.

일정지역범위내에서타인이부정한목적으로상호와동일

또는유사한상호를사용하는경우그사용의폐지와손해배

상을청구할수있다.

2) 서비스표와상호의관계

서비스표는“무형의서비스”, 즉“타인을위하는서비스또

는 이익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용역”에 사용되는 기호, 문

자, 도형, 입체적 형상또는이것들의결합과여기에색채를

결합된 표장이며, 서비스표와 상호의 관계는 상표와 상호와

의관계와동일하게취급된다. 상표또는서비스표는상표법

에의해보호를받으며특허청에출원하여등록을받고그보

호범위는대한민국전역에미친다. 그러나상호는상법에의

해보호를받으며그보호범위는등기소에서등기를받을경

우동일특별시, 광역시, 시, 군내에서만동일한영업을하는

비슷한상호의등기를막을수있다. 상호등기를신청하면등

기소공무원이비슷하거나동일한상호가있는지조사를하는

데이 때에동일한특별시,광역시, 시, 군내에서의동일한영

업에대해서만조사가이루어질뿐 상표나서비스표로등록

되어있는지는 조사하지않는다. 반대로 상표나서비스표로

출원하는경우특허청심사관은비슷하거나동일한상표·서

비스표로등록되어있는지조사할뿐상호로등기되었는지의

여부는조사하지않는다. 상호와상표또는서비스표는서로

다른법에의해적용을받기때문에원칙적으로는각각의법

에의하여보호를받고또서로공존할수도있다.7 )그러나서

로간에표지의구성이유사하고출처표시및품질보증의기

능상의공통점을갖고있으며, 특히오늘날기업이미지통일

화 전략(Corporate Identity Program)으로인하여상표의상호화

(商號化) 및상호의상표화(商標化)8 )경향이강하게되었다.9 )

7) 유미특허법인홈페이지, 「상표제도연구」, http://www.youme.com/2003/easytm/introTM2.asp

8) ‘상표의상호화’란상표로얻은신용을극대화하기위하여상표를회사명으로바꾸는것으로예를들면조선맥주를하이트맥주(주), 광신화학을(주)모나미로변

경하는것과같다. ‘상호의상표화’란상호로서의지역적한계를극복하여대한민국전역에독점배타적인권리를확보하고상호로서얻은신용을극대화하여상

표에그후광효과가미치도록하기위하여상호를상표로등록하는것이다. 그예로는‘(주)농심’이라는상호를‘농심’과‘농심새우깡’과같이상표로등록시키

는것이다.

9) 문삼섭, op. cit. p. 66 ~ 68.

<표3. 서비스표와상호의비교> 

서비스표(Service Mark) 상호(Trade Name)

타인을위하는서비스또는이익을목적

으로행하여지는용역에사용되는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형상또는이것들의

결합과여기에색채를결합된표장

무형(無形)의서비스

문자뿐만 아니라 기호, 도형, 입체적

형상및색채의결합

일면성(재산적성질)

개별서비스를 매체로 해당 지정서비

스의출처표시·품질보증·광고선전가

능을수행함

상표법

대한민국전역

•지정서비스업의 관계에서 용역제공수

단, 목적또는장소가일치하는정도

•용역제공과 관련된 물품이 일치하는

정도

•용역제공을받는수요자의 범위가 일

치하는정도

•서비스업종분류상 동일한 업종에 속

하는지의여부

상표등록원부(상표공보)

등록일로부터1 0년( 1 0년마다갱신가능)

3년

등록주의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영업과의분리이전도가능

우편또는전자출원가능

상품과 함께 전전유통(轉轉流通)되지

않음

상인이자기의 영업을 나타내기위하

여 사용하는 명칭으로서 인적(人的)

표지(標識)인동시에영업의동일성을

나타내는영업표지

회사(법인또는개인)의명칭

문자로만표시되고호칭될것

이면성(재산적성질＋인격적성질)

기업의총괄적이미지를통하여영업자가제

조·판매하는 모든 상품의 상품표지 기능을

갖는외에인적표지및영업표지로서기능함

상법

동일특별시, 광역시, 시또는군

(등기소관할구역내)

영업의 종류와 관련하여 상호자체를

관찰함(발음, 관념, 문자에서유사여부

판단)

등기부

영구

2년(상법2 6조)

사용주의

등기여부에 상관없이 타인의 사용폐지

청구, 등기말소청구, 손해배상청구가능

영업과함께이전하는경우에만인정

(상법2 5조1항)

당사자출두주의

상품과 함께 전전유통(轉轉流通)되지

않음

정의

대상

구성

기능

보호법률

적용범위

유사판단

공시방법

배타적기간

불사용기간

권리의발생

보호방법

권리이전

신청출원

기타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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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맺음말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서비스표는서비스업을영위하는

자가 자기의서비스업을 다른 사람의서비스업과 구별하기

위하여사용하는표장으로서, 유형물인상품을다른사람의

상품과구별하기위하여사용하는표장인상표와는달리무

형의 상품인서비스자체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서비스표를

서비스업에부착하여유통하는것이불가능한특성을가지고

있다. 서비스표와 상표의 관계에서 우리나라는 서비스표에

대해서그 보호대상이나식별력등과관련하여상표에관한

규정을그대로적용하고있으므로서비스표로서의특성을충

분히살릴수없다는제도적인문제점을안고있다. 또한서비

스표와상호의관계에서는상호의상표화및 상표의상호화

K O R E A  I N S T I T U T E  O F  P A T E N T  I N F O R M A T I O N상표동향보고서

Patent 2146

현상이강하게대두되어실제거래사회에서는권리의저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규정이 필요하

다. 앞으로신상품못지않게신종서비스업의탄생및세분화

가명약관화하게예측된다. 이러한추세에발맞추어향후서

비스표의고유한특성을반영하고서비스업에대한보호범위

도확대시키는제도적개선이요구된다.

<참고문헌>

- 문삼섭, 「상표법」(제2판), 세창출판사, 2004.

- 특허청, 「서비스표심사 세부처리지침및 요령」, 2002.

- 유미특허법인홈페이지, 「상표제도연구」, “상표와상호”

- http://www.youme.com/2003/easytm/introTM2.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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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정보원(KIPI), 고객만족경영체제돌입

- 고객서비스헌장및실천결의문제정

- 고객불만신고전화(080) 개통등다양한고객서비스강화방안마련

한국특허정보원(원장兪永基: www.kipi.or.kr)의고객만족을위한서비스가한층강화된다. 

한국특허정보원은3월2일 종합적인서비스강화를위한고객서비스헌장및서비스실천결의문을제정, 공표하고시행에들

어갔다.

고객서비스헌장은한국특허정보원의대고객서비스실천에대한선언적의미를부여하는동시에, 임직원의고객서비스향

상에대한의지를표명한것이며, 서비스실천결의문은고객서비스실천방안을구체화한것이다.

이를위해한국특허정보원은관리본부장을위원장으로하는서비스대책심의위원회를구성하고서비스불만족해결을위한

다각적인조치를취하게된다.

먼저, 고객불만신고전화(080-012-7700) 및홈페이지(KIPI, KIPRIS, FORX) 내고객불편신고센터를설치, 고객의소리에귀

기울이는「고객의소리」를운영함으로써, 고객의불만사항, 오류데이터등을즉시처리하고동일한불만사항이재발되지않도록

할계획이다. 또선행기술조사서비스제공후에는제공된서비스의만족및불만사항모니터링을위한해피콜(Happy Call)을실

시하게되며, 고객지원실의고객소리함설치, 앙케이트실시, 편의시설확충등고객대응프로세스가혁신적으로개선된다.

둘째, 고객서비스불만족처리담당대책반을구성, 접수된불만사항에대한즉각적인대책마련및시행체계를 확립하고, 고

객불만처리보상기준및방안을수립, 시행하게된다.

셋째, 서비스에대한지속적인고객만족도조사를통해능동적으로개선사항및불만사항에대한시정조치를강구할계획이다.

한편, 한국특허정보원유영기원장은“이번조치는고객중심의경영을통한서비스품질향상에바탕을둔 고객만족경영체제

확립의시금석이될것이며, 이를통해더욱신뢰받는특허정보서비스전문기관으로도약할것”이라고말했다.

국가산업기술개발사업기획·평가에특허정보활용체제기반구축

- 한국특허정보원(KIPI), 한국산업기술평가원( I T E P )과특허정보조사·분석업무협약체결

국가산업기술개발사업기획및평가에특허정보활용체제기반이구축된다.

한국특허정보원은지난2월2 2일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특허정보조사·분석등에

관한업무협약을체결하고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국가산업기술개발사업기획및 평

가업무에특허정보를체계적으로지원하기로했다.

특허청산하특허기술정보서비스전문기관인한국특허정보원( K I P I )과산업기술기획, 평가관리기관인산업자원부산하의한

국산업기술평가원( I T E P )은 이날한국특허정보원회의실에서업무협약조인식을갖고양기관의원활한업무협력과상호유대

증진을통해국가연구개발사업의성공적인수행을다짐했다. 

이번협약의주요내용은▲특허정보조사·분석및체계적활용을위한정보교류및공동연구, ▲특허분쟁대응전략공동수

립및정보교류, ▲특허DB 및지적재산권관리효율화를위한시스템구축, ▲기술및특허관련전문가Pool 상호활용등정

보교류협력, ▲특허분쟁대응전략공동수립및제공등을골자로하고있다.

이를자세히살펴보면, 첫째, 정책수립, 과제기획등R&D 초기단계부터특허정보의조사·분석및체계적활용을통하여중

복투자의최소화를꾀하고연구종료후발생될특허의상업적가치를극대화하고, 둘째, 기술개발과제수행결과발생한지식재

산권에대한 성과관리시스템구축에협력한다. 셋째, 특허정보및분쟁사항, 기술분류체계등에대한상호 세미나, 워크샵등을

실시하는동시에기술기획·평가전문가특허분석전문가 P o o l의상호활용을추진하며, 마지막으로, 특허분쟁이발생중이거나

예상되는주요품목에대해원천및핵심특허를조기에분석하여정부및민간기업에대응방안을제공한다는내용이다. 

이번협약을통해양기관은전략적이고체계적인특허대응방안을공동으로수립·지원함으로써산업및업체의특허분쟁

피해를최소화하고궁극적으로국가산업경쟁력강화에기여하게될것으로전망된다.

고객불만신고전화

☎0 8 0 - 0 1 2 - 77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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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활용전략세미나개최

특허청이주최하고한국특허정보원이주관하는「과학기술자를위한특허정보활용전략세미

나」가대전에이어두번째로서울에서지난2월 1 8일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개최됐다.

「과학기술자를위한특허정보활용전략세미나」는지난해1 2월제1 6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가연구개발사업효율화를위한특허정보활용확산계획」에의거하여과학기술자의특허정보활

용인식제고를통한R & D사업의효율성및국가기술혁신능력제고를목적으로추진되는것이다.

이번세미나는지난2월1일대전K A I S T에이어전국주요도시중두번째로개최되는것으

로써, 약4 0 0여명의연구개발자들이참석해뜨거운관심을나타냈다. 

총 2개세션으로진행된이날세미나는 (주)기술과가치현재호대표, (주)인포페이스정호석대표, (주)아이피풀박용준대표,

베리타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이철희변리사등이주제발표에나섰다.

한편, 전국주요도시순회세미나는올해총 2 5회예정되어특허정보활용교육기회를제공함으로써우리나라기업및연구소

의기술혁신역량강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사랑의PC 보내기운동실시

한국특허정보원은지난2월2 2일정보화교육혜택을 받지못하는장애우들에게정보화교육의기회

를제공할수있도록지난해말에이어(사)열린정부장애인협회에사랑의PC 보내기운동을실시, 컴

퓨터와모니터각각 4 5대씩을기증했다.

한편, 이날(사)열린정부장애인협회에서는우리정보원의PC 기증에대한감사의뜻으로감사패를전달했다.

한국특허정보원제1 3회 정기이사회개최

- 제1 2회임시이사회에선이윤우(삼성전자기술총괄부회장) 신임이사장선임

한국특허정보원은 지난 2월 2 2일 제1 3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 0 0 4년사업실적및결산(안), 2005년사업계획및예산(안) 등의안건과특허정보전략팀과

전산개발운영팀의신설, 기획팀에혁신업무를추가하여혁신기획팀으로의명칭변경등직

제규정(안) 등에대한결의가있었다. 

한편, 이번이사회에서는지난제1 2회 임시이사회에서선임된신임이사장이윤우(李潤

雨) 삼성전자기술총괄부회장이의사봉을잡았다. 이윤우신임이사장은 1 9 4 6년생으로경

북고, 서울대전자공학과를졸업하고, ’6 8년삼성그룹공채로입사한이래, 삼성반도체이사, 삼성전자반도체부문부사장, 디바

이스솔루션네트워크총괄대표이사사장, 삼성종합기술원원장등을두루거친전형적인삼성맨이다. 현재삼성전자대외협력담

당대표이사부회장, 한국반도체산업협회명예회장, 삼성전자기술총괄부회장등을맡고있다. 

나노기술특허동향공개발표회성황리에개최

특허청이주관하고한국특허정보원이주최한「나노기술(NT) 특허동향공개발표회」가 지난 1

월 2 0일한국지식재산센터국제회의장에서약3 0 0여명이참석한가운데성황리에개최됐다.

이날발표회는「특허정보의이해」, 「N T분야특허분석」이란주제로2개세션으로나누어진행

됐다.

이번분석연구결과에따르면, 전세계각국에서N T분야의한국인이출원/취득한특허가크게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번조사는전세계주요특허인미국특허, 유럽특허, 일본특허및한국특허

를대상으로특허청심사관, 한국특허정보원, 산·학·연기술전문가가참여하여분석한결과이다.

이번연구결과보고서에는한국을비롯한주요선진국의N T분야특허동향및기술수준, 세부기술별개발추이, 한국의특허기

술 경쟁력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동 보고서는 특허청 홈페이지( w w w . k i p o . g o . k r )와 한국특허정보원

(www.kipi.or.kr / www.forx.org) 등을통해무료로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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